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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purposeoflegislatingcorporatetax

by ChoiBong-Hee

Advisor:Prof.Kim Ki-Pyung,Ph.D

DepartmentofAccounting

GraduateSchool,ChosunUniversity

Ingeneral,allinstitutionsofthehumansocietyaremadetoresolveaconflict

createdinhumansocietyanditisidealthattheinstitutionsaremadewiththe

agreementofmembersofsociety.Assessmentonwhetheroursocietyisfairor

notshoulddependonthefulfillmentoftheagreements.Inoursociety,many

systemsarelimitingoureverydaylifeandthesystemsincludeethics,morals,

obligations,customsandlaws.Ofthesevarioussystems,lawshavebigeffects

onus.Alllawsshouldbeobservedandotherwise,disadvantagesgivenusare

sobigthatallmemberscannotbuthaveinterestintheselaws.Thereforeasa

memberofsocietyweshouldknow thebackgroundandpurposeoflegislation

andwhenweconfrontanactualcase,weshouldinterpretthelaw andapplyit

welltominimizedamage.

Alllawshaveareasonwhentheyarelegislated.Whenweknow thereason

well,wecaninterpretandapplythelaw basedonthereason.Becausethelaw

ofcorporatetaxisalsosameweshouldensurethepurposeoflegislation.When

wejusttrytointerpretthelaw literally,itwouldn’tbetrueinterpretation.

Establishedsocialnorm isdemandedinhumansociety.Thisnorm bothlimits

individualsandsatisfiestheirdesires.Restrictingtherelationamongothers,it

also restricts oneself.We can feelcompelled by the norm butwhen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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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izeit,itbecomesakindofobligationinsociety.Asacontraryconcept

ofright,legalobligation hasbinding forceon acorporatebody.Thelegal

obligation is divided feasance and nonfeasance.These obligations are also

distinguishedfrom ethicalobligationandtheyarecalledlegalliability. Itis

individualandcorporatebodywhohaslegalobligations.Thislegalrightand

obligationisimposedfrom birthanditisalsoimposedbythelaw afterbirth.

Exceptionally,thecorporatebodydoesn’thaveanaturalrightorobligationand

theyjusthavealegalrightandobligationbythelaw madeforthehuman

needs.

Generalprovisionsoflaw ofcorporatetaxstatestaxobligation,substantial

taxation,trust-income,businessyear,placefortaxpaymentandsoon.This

regulationhasexperiencedseveralrevisionswiththechangeofaneconomical

environment. This change of an economicalenvironment usually means

nationaldevelopment.When anation develops,thegoodsarevitaland the

nationraisesfinancesbychargingtaxes.Tax law hasexperiencedrevisions

accordingtofiscalrequirement.Therearesomecausesindevelopingataxlaw.

First,regulationshavehadchangedaseconomicscalehasbeenbiggerthan

before.

Second,ithaschanged,asthesystem isalsothesamelikethis.

Third,ithaschanged,asthehumanconsciousnesshaschanged.

Soitispredictedthatcorporationtaxlaw isdevelopedtomaximizehuman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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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목

무릇 인간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는 인간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

시키기 한 것이며 그 제도는 체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아닌가 하는 정도 그 합의된 내용

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우리가 만

들어 놓은 많은 제도는 유무형의 형태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구속시키고 있다.

이름하여 도덕,윤리,의무, 습,법률 등의 제도는 우리들의 생각 는 행동을

억제 는 충동질시키기도 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이어 가게하고 있다.이 게 다양

한 제도는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한 계가 있는데 그 에서도 법률이 우리에

게 미치는 향은 단하다.모든 법률은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

률은 꼭 지켜져야 하며 지키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받는 불이익은 무나 크다.따

라서 사회 구성원 모두는 제정된 법률에 하여 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법률의 효과는 구체 사건이 발생하 을 때에,그 법률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

가 하는 입법배경이나 그 규정들의 취지를 추론하여 법률의 해석과 용이라는 과

정을 거쳐 나타나게 된다.법률이 제정될 때에는 그 법률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이

유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즉 모든 법률은 그 제정이유가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그 법률의 목 을 알기 하여 입법취지를 알아야 하고 그 입법취지를 알아

야 조문 하나하나의 정확한 해석을 하여 법률효과를 제 로 내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모든 법령이 그러하듯 법인세법의 해석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입법취지를 정확

하게 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단지 법문의 문언만을 형식 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살아있는 법령의 해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사회생활에는 일정한 규범이 요구된다.이 규범은 개인을 구속함과 동시

에 욕구 기 실 을 해 지나가야 할 통로가 된다.이 규범은 타인과의 계에

있어서의 규제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 한 규제이기도 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 되지만 규범이 내재화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범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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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의 일정한 의무인 것이다.법률상의 의무는 권리의 반 개념으로서 법률상

의 인격에 부과되는 구속으로 본다.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작 의무와 무엇을 해

서는 안 된다는 부작 의 의무로 크게 구별하는데 이것을 도덕상의 의무와 구별하

기 하여 법 의무 는 법률상의 의무라고 한다.법 의무의 이행은 자연인과

법인이다.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태어난 후에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것도 있다.그런데 법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의무는 인간이 인간들의 필요에 의에서 법률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자

연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일정한 조직에 부여하게 되었다.그 게 해서 태어나게

된 것이 법인이라고 하는 조직이다.

국민의 의무 의 하나가 납세의무이다.납세의무는 세법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 역시 자연인처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법률상

으로 자연인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로서 법인이 가득한 소득을 과세 상

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인데 징수된 세액 에서 이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 이

굉장히 높다.이 게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제정연

을 보면 최 의 법인세는 1916년 8월부터 일본이 그들의 소득세법 법인에

한 규정을 한국에 의용시행 하 는데 그것이 최 의 법인세라고 할 수 있다.일본

통치하에서 1934년 일반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제1종 소득으로 분류되었는데 1949

년 11월 법인세법이 제정되면서 법인에 한 독자 인 과세가 시작되었다.1)

이러한 발 연 을 가지고 있는 법인세법은 경제 상의 격한 변화를 반 하고

사회 분 기에 따른 정책 향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경제 상의 세분화 복잡화로 인해 법규의 내용이 복잡하고 문

성을 띄게 됨으로써 상당한 심과 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상 쉽게

악하기 어려운 것이 실이다.

따라서 복잡한 경제 실에서 과세 상 여부를 단하는 데는 일차 으로 조세법

의 해석론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겠으나,조세법의 해석론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법의 흠결에 하여는 입법을 통하여 이를 꾸 히 보충하고 새로운 과세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1)한국세제사,상권,재무부,p.54.

2)나성길,“조세입법론에 한 연구”,(경희 학교 박사학 논문,1999),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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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 은 1988년 헌법재 소 설립 이후,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련되는 세법 역에서 많은 헌결정3)이 나타나고 있다는 은 기존의 세법규정

이 입법원칙에 맞지 않게 제정된 경우가 지 않다는 을 단 으로 지 해 주는

이다.따라서,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경제 실에서 행 법인세법의 입법취지나

개정사유에 한 역사 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 연구의 범 와 방법

이미 기술되어 있는 입법취지나 개정이유를 심으로 하여 제반 기록들을 참고

로 하여 기술론 연구를 하 다.법인세법의 변천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 다.제

1단계인 1949년은 법인세법의 제정연도,제2단계인 1962년은 구 법인세법을 폐

지하고 신 법인세법을 제정한 연도,제3단계인 1968년은 법인세법을 부 개정한

연도,제4단계인 1996년은 타법의 개정으로 인한 세법의 개정연도,2011년은

재 시행되고 있는 연도이다.법인세법의 기 에서 볼 때 커다란 사건이 발생한 연

도라고 할 수 있다.이 게 5단계로 구분하여 각종 문헌이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제1장에서는 서론을,제2장에서는 조세법의 해석의 원리를,제3장에서는 법인세법

의 진화를,제4장에서는 법인세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았으며,제5장에서 결론을

내린 순서로 기술하 다.

3)2011년 2월말까지 조세법 분야에 따른 헌법재 소 통계를 보면, 헌법률심 사건에 한

헌결정(한정합헌,한정 헌,일부 헌,헌법불합치 결정 등 포함)사건 총수 273건 59건을

차지하여 21.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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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세법해석의 기본원리

제1 입법의 의미와 한계

본 에서 기술하고 있는 입법의 의미와 한계는 김승환의 입법학에 한 연구에

서 발췌하 다.4)인간의 공동생활이 되는 곳에는 항상 그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법이 있기 마련이다.그러한 법은 강제력을 수반하기 마련이다.이러한 법은 사회

동물로써 인간의 생활 속에서 본래 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사회 속에서 스스로 생성 발 하는 것도 있다. 한 법은 존재하고 생성할

뿐만 아니라 세워지거나 만들어진 것도 있다.법을 작성하는 주체는 시 에 따라

동일하지 않았다. 를 들어 고 에 있어서는 신 는 그에 신하는 자가 법을 만

들었으며 사람이 스스로 자신들의 법을 만든다는 생각은 훨씬 후의 일이다.역사의

발 단계에 따라 입법이 행하는 역할이나 구체 목 그 담당자 등은 각각의 사

회의 경제구조 이데올로기 법이념 등에 따라 하게 다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법률은 국민에 그 궁극 인 기 를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민주주의 원칙과 그 실 을 한 여러 가지 제도가 실질 으로는 국민의 의

사에서 많이 유리되고 있다.입법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에

실 에 있어서는 국민에게서 유리된 정 나 료기구 는 그 밖의 사회세력에 의

하여 왜곡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민주주의 일반에 한 문제의 해결에 한 요청

은 특히 입법의 단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입법은 아무런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헌법에 의한 한계뿐만 아니라 사회 실

과 사물의 본성 즉 조리에 의한 한계가 있게 된다.첫째로 입법은 헌법규정이나 헌

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둘째 입법은 사회의 하나의 특수한

규범이기는 하지만 사회공동체의 모든 목 이나 요구가 그것만으로 달성되고 충족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다른 사회규범에 맡기는 것이 법이 직 개입하는

것보다 체 으로 보아 합목 인 경우가 지 않다.셋째 법이 사물의 본성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입법의 한 한계를 이루고 있다.법

4)김승환,“입법학에 한 연구”(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1987),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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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의 보통사람이 그것에 복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이것을 월

한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약해진다.넷째로 보다 요한 입법의 극 측면은 역

사 사회의 실 요구에 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다.사회공동체의 민 의

요구나 의식은 항상 역사 인 실 속에서 생성하고 구체 인 의미와 형태를 가지

고 나타난다.그러한 실 인 사회 요구나 민 의 법의식을 외면하는 경우 입법

은 민 의 반발을 래하게 된다.

다음으로 고려하여야할 것은 법의 해석과 용에 한 문제이다.법의 해석과

용은 자체로서 입법 인 창의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법학은 단순하게 주어진 법 규

정의 테두리 안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고 더 나아가 해석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의

단계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에 심을 두어야 한다.법의 해석이나 용이 국민생

활에 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과학 연구가 요한 것임은

물론이고 법의 해석이나 용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 규정 한 부당하게 는 불

합리하게 애곡되어 있는 경우는 더욱 안 되는 것이다.5)

제2 조세법의 해석

1.조세법해석의 의의

본 의 조세법의 해석의 의의는 강인애의 조세법해석의 기본원리에서 발췌하

다.6)법의 해석은 법의 규범 의미ㆍ내용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의로는 습

법,특례법 등,불문법의 해석도 포함하지만, 의로는 성문법,즉 실정법규의 해석

만을 의미한다.성문법은 문언 는 문장에 의하여 규범 의미를 표 하고 있는

것이므로,그 규정에 하여 문법 ․논리 사유를 통하여 그 규범 의미ㆍ내용

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곧 법의 해석이다.그러므로 법의 해석은 실정법규의 법

규범의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조세법은 경제 부담인 조세의 부과징수 계를 규율하는 법규이므로,이는 경제

5)김승환, 게논문,p.14.

6)강인애,“조세법 해석의 기본 원리”,『세무사』,한국세무사회,(1988),pp.8～15에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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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능력의 징표가 되는 경제사상으로서의 일정한 행 ․사실을 가설 요건사

실로 하여 구성된 가설 명제인바,이런 실정조세법의 문언에 담긴 규범 의미ㆍ

내용을 명확히 밝 확정하는 것이 조세법의 해석이고,조세법이 상정한 가설 요

건사실이 실 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과세요건사실의 인정 즉,사

실의 확정이며 양자를 결부시켜 구체 으로 조세법상의 법률 효과 즉 조세채권

과 조세채무의 발생을 실 시키는 작용을 조세법의 용이라고 한다.

구체 인 사실에 하여 조세법을 용하려면 먼 조세법규의 의미ㆍ내용을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그러므로 조세법의 해석,요건사실의 인정 조세법의 용

은 개념상 구별된다.그리하여 조세법의 해석,사실의 확정 조세법의 용

그 어느 한 가지라도 잘못이 있을 때에는 조세법의 목 하는바 유효한 법 효력

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법의 해석은 입법자 는 입법의 과정에 참여한 자의 주 인 의사내용

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법 규정의 객 인 규범으로서의 의미ㆍ내용을 밝히는 것

인데 법 규정의 문언 는 문장에 하여 표 된 입법자의 의사내용을 밝히는 해

석방법을 입법자의사해석이라고 하고,법 규정의 객 인 입법목 에 따라 그 의

미ㆍ내용을 밝히는 해석방법을 입법목 해석 내지 목 해석이라고 하는바,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후자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입법목 해석방법에는 당해 조문의 문자ㆍ문구 는 문장의 문법 사유

를 기 로 하여 그 의미ㆍ내용을 밝히는 문리해석과 당해 조문의 목 ㆍ취지

타 계조항과의 계 는 법의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조문의 문언ㆍ문장 등의

문법 의미에 구애받지 않고 논리 사유에 의하여 그 의미ㆍ내용을 밝히는 논리

해석이 있는바,법규의 목 ㆍ취지를 시하는 목 론 해석은 논리 해석에

속한다.

논리 해석방법에는 확정해석ㆍ축소해석 유추해석 보충해석 반 해석 등의 방

법이 있다.

조세법의 해석에도 법의 해석에 한 일반원칙이 타당할 것이지만,조세법은 국

민의 재산권보장을 목 으로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최고원리로 삼고 있으므로 국민

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의 확보가 강력하게 요청되고,

그 결과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법의 경우와 달리 엄격해석 의해석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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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리해석을 기 로 할 수밖에 없으나,문리

해석에 의하여 당해 조문의 규범 의미ㆍ내용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어느 정도

까지 논리 해석이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이다.

조세법해석의 특성과 가치기 을 보면 조세법도 헌법을 정 으로 하는 국법질서

속에 존재하는 부분 법질서이므로 법의 해석에 한 일반법칙은 조세법의 해석

에 있어서도 그 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다만 조세법이 가지는 국민의 재산권보

장에 한 침해법규로서의 특성 때문에 조세법에 특유한 해석방법과 가치기 이

검토되어야 하고,이로 인하여 일반 인 법의 해석방법이나 기 이 조세법의 해석

에 있어서 다소간에 수정되거나 배제되고 있다.

원래 법의 해석은 단순히 객 으로 존재하는 법의 객 인 인식작용이 아니

라 법의 형식으로 표시된 가치체계를 구체 으로 실 하는 실천 인 의욕작용이라

고 할 것이므로,법에 하여 서로 다른 가치 의 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의

해석자는 객 인 가치법칙에 의하여 가치질서를 합리 으로 조정하여 가치체계

를 실 하도록 인식ㆍ조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 인 가치질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자유와

평등에서 이를 찾을 수밖에 없는 바,우리나라의 헌법은 이를 자유권과 평등권의

보장으로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구체화하고 있다.7)

그리하여 조세법은 가치질서를 실 하기 하여 국민의 자유권 기본권인

재산권보장을 목 으로 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와,조세부담에 있어서의 평등권보

장을 목 으로 한 조세공평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자는 헌법 스스로

가 선언하고 있는 헌법원리로서 연 인 가치기 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가 최고의 가치기 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세공평주의는 조세법률주의의 테두리 안에서만 용납된다고 볼 것이다.8)

7)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구든지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 특수계 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8)최명근,『세법학개론』,(세경사,1994).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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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세기본법제 18조 제 1항에는 “세법의 해석ㆍ 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 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의 해석의 원리에 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조세법의 해석에 한 주의 ㆍ선언 인 규정에 불과하며,이

러한 조세법의 해석의 원리는 학설 례가 일반 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라 함은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원리 내지 정치원리를 말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연 으로 볼 때 세말기의 건국가에서 건 주나 군

주의 비의 조달이나 개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한 자의 인 과세에 하여 신

흥시민계 이 그들의 재산을 수탈당하지 않기 하여 이에 항하기에 이르 고,

그 결과 “ 표 없이는 과세 없다”는 사상 아래 국가의 과세권은 국가의 동의,즉

국민 표회의가 제정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원리로 성립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 38조9)ㆍ제 59조10)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이러

한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의 확보

를 그 기능으로 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서는 과세요건법정주의ㆍ과세요건명확주의ㆍ불소 의

원칙,합법성의 원칙 납세자의 권리보호원칙 등 5가지를 들 수 있다.1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조세의 과세요건에 한 모든 사항은 모두 국회가 정립

하는 법률로서 규정할 것을 이상으로 한다.그러므로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조

세법의 최고원리인 조세법률주의를 최고의 가치기 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그 결

과 조세법해석의 의성 엄격성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12)

9)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10)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1)강인애,『소득세법』,(세경사,1988),p.20.

12)김두천,『세법학』,(박 사,1988),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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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기본이념을 조세정의로 이해하고,조세법률주의를 기본이념인 조세정의

를 실 하기 한 형식 수단,조세공평주의를 그 실질 수단으로 악하며,조

세법의 해석은 궁극 으로 조세정의에 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13)

이 견해에 의하면,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정의의 일면을 표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일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

념을 올바르게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조세법의 기본이념은 형식과 실질이

서로 조화되어 있어야 하며 조세법의 해석은 그런 의미의 조세법의 기본이념을 근

거로 하여 그 실 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궁극 으로 조세정의를 실 하기 한 형식

수단으로서 조세법의 기본이념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조

세정의를 실 하기 한 다른 하나의 실질 수단인 조세의 공공성이나 조세부담

의 공평의 원칙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체를 종합 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그리고 그런 견지에서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인정된다고 하여 당연히 죄

형법정주의와 같은 의미에서 법조문을 문자 로 엄격해석을 하여야 한다든가 조세

법의 불소 이 인 원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는 그 성립의 역사 연 을 볼 때 법에 의한 행정의 원리

인 근 법치주의가 확립됨에 있어서 그 유래가 된 원형태의 선도 정치원리인바,

오늘날 국민의 사유재산의 보장을 그 존립의 제요건으로 삼는 자본주의체계의

국민주권주의국가에 있어서 조세제도는 국민의 사유재산의 보장을 그 존립의 기

로 하는 것이므로 조세법은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궁극 인 목 으로 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따라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목 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가 곧 조세

정의인 것으로 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공평주의는 조세법률주의와 동일차원의 가치기 으로 볼 수 없고,

자는 후자보다 하 의 가치기 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조세공평주의의 가치기 은 최상 의 가치기 인 조세법률주의의 가치질서

의 범 안에서만 용납된다고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성격을 조세법의 입법근거에 한 기본원리로 볼 것인지,그리고

더 나아가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기본원리로서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하여

13)김 채,『 세법의 기본 문제』,(박 사,1993),pp.17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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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입법근거인 법원의 문제

에 한 것일 뿐이고 조세법의 해석에 직 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견해

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조세법의 해석은 형식 으로 볼 때 입법의 문제가 아니고,실

질 인 면에서 보면 법률해석의 역을 벗어나 입법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오기 때

문에 조세법률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보일 때도 있지만,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

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해석과 결부되는 것이 아니

고,조세법의 해석과 결부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근거를 이루는 국민의 자유권

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의 사명인 국민의 자유권의 보장을 조세입법에 구체화하기

하여 헌법에 이를 명문화한 것이므로,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법원의 문제에

한 규정으로서 조세법의 해석에 직 련된 것은 아니고,조세법의 기반을 이루

는 헌법상의 자유권의 보장 자체가 조세법해석의 근 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는 근 법치주의를 확립함에 있어서 그 유래가 된 원형태

의 선도 정치원리 내지 헌법원리로서 이는 조세법의 입법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해석ㆍ작용에 있어서도 최고의 원리로서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

설이며 례이다.

조세법해석의 의성 엄격성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법 안정성

측가능성을 확보하기 한 요청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3.조세공평주의

조세공평주의는 조세평등주의 는 조세부담의 공평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바,이

는 조세부담은 국민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조세법률 계에 있어서 국

민은 평등하게 취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근 법의 기본원리인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이 과세분야에서 발 된 것

인데,우리나라는 헌법 제 11조14)에서 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14)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구든지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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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공평주의는 그 내용으로서 조세의 공평 내지 립성을 요구하며,입법론으로

서는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

여기서 평등의 의미와 련하여 평등의 원칙이 입법권을 구속할 수 있는가에

하여 평등설과 상 평등설이 립되어 있으나,후설이 오늘날의 통설

이다.그러므로 평등은 인 무차별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

유와 합리 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입법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법

원 례도 상 평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16)

그리고 상 평등의 기 으로서는 정의ㆍ자의 지ㆍ합리성ㆍ사회통념 는 사

회의 법의식 등을 들고 있다.17)

조세부담의 공평은 수평 공평(horizontalequity)과 수직 공평(vertical

equity)으로 나 수 있는데, 자는 같은 소득을 가진 자는 같은 액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후자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이 은 사람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의미의 조세공평주의에 있어서

진세율구조는 수직 공평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8)

그런데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직 인 반 부 없이 이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므로 조세부담의 공평원칙은 조세제도 존립의 근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바,조세

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 내지 경제 실질주의 는 부당행 계산의 부인은 조세

공평주의의 표 으로 이해되고 있다.

조세공평주의의 본질에 하여 통설은 이를 조세법률주의와 독립한 별개의 조세

법의 기본원리로 이해하고 있다.즉,통설에 의하면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자유권

기본권인 재산권보호를 하여 납세의무의 승인이 법률유보사항임을 밝히는 조

세법의 기본원리이고,조세공평주의의 원칙은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하여 조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을 구체화하는 조세법의 별개 독립한 기본원리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 특수계 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5)강인애, 게서,p.31.

16) 법원,1966.3.29선고,65 69 결 참조.

17)김철수,『헌법학개론』,(법문사,2005),p.304.

18)김 채, 게서,p.174.

최명근, 게서,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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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여 조세공평주의를 조세법률주의의 실질 내용을 이루는 원리로 이해

하는 견해19)와,조세법률주의를 조세법의 외형 ㆍ형식 기본원리로,조세공평주

의를 그 내용 ㆍ실질 기본원리로 이해하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어느 견해에 의

하든 간에 국민의 자유권을 실질 으로 보장하기 해서는 평등권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므로,조세법률주의를 실질 으로 충실히 하기 해서는 조세공평주의의 실

이 필연 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자유권 기본권인 재산권을 보장하기 한 기본원리이

고,조세공평주의는 국민의 평등권 보장하기 한 기본원리인바,자유와 평등은 국

민주권주의헌법에 의하여 선언되고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2개의 지주

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체제의 국가에서 조세제도는 국민의 사유재산의 보장을 그 존립

의 기 로 하는 것이므로,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최

고의 목 으로 하고 조세공평주의에 의한 조세부담의 평등권보장은 차 의 목 으

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조세법의 상인 경제 상은 복잡다양하고 항상 유동 이기 때문에 조세

법의 제정은 실의 경제 상의 처에 불완 하게 된다.따라서 조세공평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조문의 문언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 ㆍ

실질 목 과 해석의 필요성에 따라 조세법규의 흠결을 보충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 경제생활

에 있어서의 법 안정성 측가능성 때문에 조세법해석의 의성과 엄격성이

요청되고,그 결과 조세법규의 흠결을 보충하는 확장해석ㆍ유추해석 등은 지된

다.그러나 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국민의 자유권 기본권인 재산

권의 보장은 조세공평주의에 의한 국민의 평등권보장보다 상 의 가치기 으로 이

해하여야 할 것이므로,조세공평주의에 의한 경제 ㆍ실질 목 을 고려하는 조세

법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보장되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조세공평주의는 조세법률주의의 테두

리 안에서만 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20)

19)김 채, 게서,p.177.

新井隆一,『租稅法の 基礎理論』,(弘文 ,1999),p.85.

20)김 채, 게서,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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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의 자유권 기본권인 재산권을 실질 으로 보장하기 해서는 평등

권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므로,조세공평주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소극 보장으로부터 극 보장으로 충실하도록 보완하는 보충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이 조세입법의 기본원리로서 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은 이

론의 여지가 없으나,이 원칙이 조세법의 해석ㆍ 용에 있어서도 기본원리로서 기

능을 가지는가에 해서는 소극설과 극설이 있다.21)

소극설에 의하면 조세공평주의는 조세입법의 기본원리에 불과하고 세법의 해석

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의성 엄격성의 원칙이 지배되어 확장해석

ㆍ유추해석이 지되므로 조세공평주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이 설은 조

세공평주의라는 불명확한 추상 가치기 을 조세법의 해석ㆍ 용에 끌어들인다면

법의 해석에 의한 법규의 정립이 가능하여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시킬 험성이

있다고 주장한다.22)

이에 하여 극설은 조세공평주의를 조세제도 존립의 기본원칙으로 생각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해석과 용에 있어서 기본원리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 1항23) 제 19조24)에는 세법을 해석ㆍ 용함

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설의 입장을 명문화하

다.

그러므로 조세공평주의는 조세법의 해석ㆍ 용에 있어서 기본원리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과세의 형평’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조세공평주의는 술한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보다 하 의 가치기 이므로 조세부담의 공평은 조세법률주의의 테두

리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정의를 실 하

21)北野弘久,『稅法學の 基本問題』,(成文 ,1972),p.34.

22)최명근, 게서,p.28.

23)세법을 해석․ 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 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4)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 에 비추어 일

반 으로 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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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동일차원의 가치기 으로 보고 자를 형식 원리,후자를 실질 원리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조세공평주의를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실정조세법규의 흠

결을 보충하고 법의 내용을 보완하는 해석원리로서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

고, 한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조세법의 엄격해석이나 불소 의 원칙을 부인하고

있는바,이러한 해석원리는 실정조세법규의 흠결의 경우에 국고주의의 입장에서 해

석에 의한 법규의 정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과 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근본 으

로 형해화시킬 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세공평주의는 조세법률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조세법의 해석의 기본

원칙으로써 보충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세공평주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국민의 자유권보장을 소극 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과 용의 단계에서 극 으로 보완하는 기능

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합목 성의 원칙

조세법을 해석 용함에 있어서는 조세법의 목 에 합당하여야 하는바,이를 합

목 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여기서 조세법의 목 이라 함은 조세법의 취지 는 정신을 말한다.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의 목 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한 것이

지만,조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목 만을 지나치게 시하다 보면 목 에 합당

한 문리해석을 경시함으로써 문언의 본래 의미를 이탈하여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이 가능하게 되고,그 결과 법 안정성을 히 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세법의 해석방법으로서 합목 해석이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조세

법의 최고가치기 인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해석 의해석의 원칙에 의하여

그 허용의 한계가 문제로 된다.

조세법의 목 은 조세법 체의 목 ,개별 인 세법의 목 당해 조항의 목

으로 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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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세법 체의 목

조세법 체의 목 은 모든 법이 가지고 있는 일반 이고 공통 인 목 을 말하

는바,과세의 목 과 구별된다.조세 내지 과세의 목 은 통치단체인 국가 는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의 충당에 있는 것이고 조세법의 목 은 국민의 재산권이

법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조세 내지 과세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조세징수확보주의가 인정되는바,이

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고,조세법 해석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조세법의 목 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법 안정성과 측가

능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표방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조세법의 최고이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개별세법의 목

개별 인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해 세법의 목 을 고려하여야 함은 당연하

다.

국세기본법 제 19조에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당해 ‘세법의 목 ’에 비추어 일반 으로 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당해 세법의 목 은 개별세법의 목 을

의미한다.

개별세법의 목 은 각 세법에 그 입법취지나 목 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나25)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세법의 목 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밝 야 한다.

25)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목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는 과( 과)등 조세특례와 이

의 제한에 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 으로 수행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 한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 16 -

다.당해조항의 목

개별 인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해 조항의 목 을 고려하여야 함은 당연하

다.국세기본법 제 18조 제 1항26)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목 성은 개별세법의 각 조

항의 목 에 합당한 것을 의미한다.당해 조항의 목 은 당해 개별세법의 목 아

래 개별조항의 특수한 목 을 밝 야 한다.

라.합목 성의 원칙의 한계

조세법의 목 이 와 같이 조세법 체의 목 ,당해 개별세법의 목 당해

조항의 목 으로 구별되는바,이 3가지의 목 은 순서 로 순 를 이루는 목 으

로서 상호 련이 있는 것이므로 하 의 목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상 의 목 을

기 로 해석함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상 의 목

을 무시하고 하 의 목 을 독자 으로 해석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한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합목 성의 원칙을 지나치게 시하다 보면 목

에 합당한 문리해석을 경시함으로써 법조문의 문언의 본래 의미를 이탈하여 확장

해석이나 유추해석의 가능범 가 넓게 되어 조세법의 최고원리인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 확립이 무 지게 된다.그뿐만 아니라 과세 청은

목 론 해석이라는 미명 아래 새로운 행정입법에 의한 자의 과세를 할 수 있

게 됨으로써 해석에 의한 조세법규의 정립이 가능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인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반하게 된다.그리하여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 1항에는 세

법의 해석ㆍ 용에 있어서는 당해 조항의 합목 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이 부

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목 론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그 결과 조세법의 해석은 문리해석을 기본으로 하되,법조문의 문언이 가지는 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는 범 안에서 법규정의 취지ㆍ목 을 고려하는 목 론 해

석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6)① 세법의 해석․ 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 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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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세의 탄생

제1 법인의 탄생

법인이란 기업의 법인격을 인 말로 기업이 자연인처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 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이러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의 일반 인 형태가 주식회사이다.20세기 미국 컬럼비아 학교 총장으로 나

에 노벨평화상을받은철학자 니콜라스버틀러(NicholasM.Butler,1862-1947)는 “주식

회사야 말로 근 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다.증기기 이나 기마 도

주식회사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 다.27)1937년

국의 로 드코스(R.Coase)는 “기업의 본질”이라는 논문에서 기업의 본질을 다음

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생산자와 소비자가 간헐 으로 만나 상거래를 하는 신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가장 기본 인 이유는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거래비

용을 축소하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즉 거래당사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음으

로써 개별 인 흥정과 가격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물론 번거로움까지

없앨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28)21세기의 기업의 모습은 기술개발과 세계화의 조치

때문에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을 허물어 가고 있으며 기업이라는 고체덩어리가 분해

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기업에 한 경제학 측면에서 논쟁이 심화 되

면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기업을 사회와 개인 간에 놓여 있는 계약의 징검다리로

인식하는 한편 다른 이론가들은 기업을 경제활동에 필요한 요소의 집합체로 보기

도 한다.그러나 투자자 리자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은 “회사의 목 은 뭐지?

내가 왜 여기서 일하고 있을까?여기서 일하면 과연 돈은 벌수 있을까?”하는 것들

이다.

처음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수탁회사는 1955년에 설립된 머스코비주식회

사이며 이 주식회사를 기 으로 많은 회사들이 창업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 는

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은 정치 산물이라

27)이재규,『기업과 경 의 역사』,(서울 :사과나무,2006),p.233.

28)존 미클스웨이트,유경찬 옮김,『기업의 역사』,(을유문화사,2000),p.27.



- 18 -

는 이다.29)기술 신보다는 정치 투쟁이 기업출 의 직 인 배경이었다는 것

이 역사의 고백이다.19세기 국에서 있었던 기업의 성격에 한 여러 가지 논쟁

은 기업의 특징을 규정짓는 데 요한 역할을 하 다.기업이란 도 체 무엇일까?

돈을 버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법에 따라 생겨난 단순한 개

인들의 집합일까?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하여 생겨난 특별한 조직일까?

기업은 정치 사회 으로 단한 충격을 수 있다는 이다.이 을 피터드러

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30)미국이나 랑스 독일에서 새로운 형태를 선보

던 기업은 여러 가지 변형을 통해 거듭났던 군 나 병원이나 학과는 본질 인

면에서 크게 다르다.보이지 않는 목표를 추구하는 신 인 존재로 보아야 한다.

기업은 처음 만들어진 자율 인 기구로 수백 년을 거치는 동안 정부와는 독립 으

로 사회에서 힘의 구심 역할을 해왔다.

기업이란 존재는 주주들의 이익을 제로 한다.1916년 미국의 미시간주의 최고

법원은 “기업은 본질 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하여 조직된 단체이다.”라는

결을 하 다.피터 드러커는 1942년 산업인의 미래(thefutureofindustrialman)에

서 “인간은 생물학 존재로서는 호흡할 공기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

회 정치 존재로서는 제 로 기능 인 사회(functioningsociety)가 있어야만 한

다.그러나 인간에게 사회가 있어야 만 한다고 해서 인간에게 그런 사회가 당연히

실제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 정상 으

로 기능하는 사회의 본질 요구조건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첫째 자율 으로 움직

이는 규모 법인은 사회의 표 인 기구이다.둘째 기업경 은 일종의 통치기

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 받아야 한다.이러한 이야기는 기업의 경제 지배력과

세력 확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일 이 드러커가 인식하 던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조직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31)첫째

조직은 인간이라는 행 자에 의에 창조되고 구성되었다는 것이다.기업가는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고 정부는 자신의 행정기 을 만들고 경 자는 정기 으로 조직을

재설계한다.그리고 의사결정자로서 인간은 이와 유사한 조직의 합병 는 해산에

29)존 미클스웨이트, 게서,p.85.

30)이재규, 게서,pp.403～404.

31)SytseDouma,HeinSchreuder,정진필외2인공역,『기업이론』,(남 학교출 부,2000),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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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조직은 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의도 으로 창조되어 설계된다.물론 조

직은 원래 의도한 바와 다르게 변하기도 한다.조직형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

라 다르게 발달한다.그리고 조직형태의 발달은 조직운 의 환경을 분리해서 생각

할 수 없다.조직이란 어떤 것이든 나름 로 환경을 가지며 그 환경의 역할은 조직

형태의 발달을 설명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따라서 선택 탄생 사망 체

그리고 이런 다른 상이 조직의 요한 연구 상이라는 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날과 같은 법인체의 시 는 17세기 경 서북 유럽에서 발달한 무역회사들이

었다.32).정부는 그들이 세 을 내는 가로 독 을 허용하 다. 국 선박이 러시

아나 동지역까지 가는 원거리 무역은 개인투자가가 자 을 기에는 무나 규

모가 컸다.따라서 그들은 합작회사(jointstockcompany)를 설립했는데 차츰 합작

회사는 자 조달 후에는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서 스스로 자

본가가 되어갔다.그리하여 최 의 주식거래소가 등장하게 되었다.그러나 자본주

가 험을 모두 떠안는 반면 선장의 책임이 어드는데 한 우려가 나타났다.애

덤스미스가 경고한 로 “선장이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리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은 합자회사에 투자한 사람이 신경을 쓰는 만큼 선장이 철 히 사업에 심을 쏟

는다고 기 할 수 없다”법률가들 한 “인조인간”으로서의 법인의 법률 성격에 해

우려하 다.17세기의유명한법률가에드워드 콕(EdwardCock,1552-1634)은 다음과

같이 공언하 다.“법이란 배반할 수 없으며 불법을 지를 수도 없다.따라서

문을 당할 수도 없다.왜냐하면 그들은 혼이 없기 때문이다.”콕의 공언은 에드

워드 서로(EdwardThurlow,1731-1806)와 리엄 해즐리트(William Hazlitt,

1778-1830)에 의하여 지지를 받았다. 법 인 서로는 “법인이란 처벌받을 몸뚱이

도 없으며 주받을 혼도 없다.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로 한다”라고

했으며 수필가 해즐리트는 “법인체는 개인들 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방종하다.왜

냐하면 그들은 잘못을 지를 수 있는 더 큰 힘을 갖고 있지만 불명 와 처벌을

답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법인은 수치를 느끼지 않으며 후회하지도 않고 자비를

베풀 도 모르며 선행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 다.해즐리트는 법인의 진화가 가

져올 험에 하여 명쾌한 정의를 내렸던 것이다.

지 의 시각에서 보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17세기에 있어서는 획기 인 변화

32)이재규, 게서,pp.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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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는데 이변화가 근 기업 탄생의 모태가 되었다.첫째의 변화가 자연인과 동

일한 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legalperson)의 탄생이었고 두 번째

가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임의 으로 매매가 가능한 주권(stockcertificate)

을 발행했던 일이며 세 번째가 투자자들의 책임한계를 투자 액 이내로 제한하는

유한책임제도(limitedliability)의 도입이었다.33)

제2 법인세의 탄생

각각의 개인으로부터 소득세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인세를 걷는지에

하여는 여러 가지 옳고 그른 설명들이 제시되어 있지만,역사 으로 본다면 ‘법

인도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세 의 역에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과,특

히 ‘돈 많은 큰 회사’에게 세 을 걷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이 법인세를 걷는데 많

은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물론 이러한 생각이 합리 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비합리 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회사로부터 세 을 걷는다는 것이 꼭 ‘개인의 소득’과 구별되는 ‘법인의 소득’에

세 을 물린다는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오히려 이는 동일한 소득에 한 세 을

개인으로부터 걷느냐 회사로부터 걷느냐를 결정하는 것일 따름이다.이해를 돕기

하여 굳이 민사법학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이는 법인의제설에 보다 가깝다고 말

할 수도 있다.즉 회사란 사단법인의 한 종류로서,결국 사람들의 모임에 법이 원

래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인격’을 의제한 것에 불과하므로,회사의 소득이란 결국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들의 소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다만 이를 회사로부터 걷을 것인가 아니면 개개의 사원으로부터 걷을 것인

가의 선택 문제가 남을 뿐인데, 자가 바로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세 이라는 단어는 언제 생겨났을까?세 이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 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거 조직이 만들어지기 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조세는 원래 역사 발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산물이다.따라서 조세의

법률 경제 개념은 과거에서 재까지 변천하여 왔듯이 장래에도 한 정치 경

33)이재규, 게서,p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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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문화의 발 과 더불어 발 하여 갈 것이다.그러므로 때와 장소를 월한 조세

의 정의는 불가능하며 역사의 발 속에 치하는 조세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배경과의 련을 고려하면서 조세의 정확한 개념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34)

세 이란 단어의 생성근원은 동서양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인류가 사회생활

을 하면서 자신들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공동체와 국가를 형성

하고 공동체와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을 분담하기 한 수단으로 세

이 생겨났음은 동서양이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부족연맹 혹은 부족국가시 에도

외부로 부터의 의 침략을 방어하고 공동의 이익체를 운 하기 한 재원을 마련

하기 하여 일정량의 곡식을 거두었음에 틀림없다.

동양에서 세 은 주나라에서 확립된 토지제도인 정 법에 의해 경작용 토지를

우물정자 형태로 9등분한 후 가운데 부분을 공동경작하여 세 으로 내게하는 방식

에서 세 제도가 확립되었으나 근 인 세 체계는 복 시 의 균 제라는 토지

제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그 후에 수나라를 거쳐서 당나라에서 보다

구체 인 세 제도가 확립되었는데 당나라의 세 은 조 용 조로 구분되었다.당의

조란 토지의 사용 가로서 국가에 내는 부담을 말하는 것이고 “벼”란 뜻의 한자 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벼나 로 세 을 냈던 것 같다.용이란 국민이 노동력을 국

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람에 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조란 각 가구에

서 특산물을 국가에 내는 것으로서 가구당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고려시 에는 당의 제도를 도입하여 기본 으로는 당나라의 조세제도와 비슷한

데 토지에 한 세 을 조와 세의 두 가지로 구분하 다.

조선시 에는 건국 기에 조선건국의 핵심 인 지식인이자 사상가 던 조 이

원나라의 경제 과 명나라의 명률을 참조하여 경제육 을 편찬하여 경제분야

를 포함한 성문법 체계를 완성하 다.경제육 은 나 에 보완되어 성종 때에 경국

으로 반포되었다.

조선 기의 토지제도는 과 법으로 고려 때부터 유지되어 온 제도 다.이 과

법에 따라 토지가 분배되면 이 토지에 하여 조세를 거두었다.조세의 조는 국가

소유의 토지인 공 의 경작자가 국가에 내는 지 는 개인토지 경작자가 토지

34)최명근,『세법학개론』,(서울 :세경사,1994),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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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게 내는 사용료를 말하 고 세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에 내는 세 을 말

하 다.

세조12년 즉 1466년에는 료의 증가로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퇴임 리에게는

토지를 주지 않고 직 료에게만 토지를 지 하는 직 법이 시행되어 모든 세

은 국가가 징수하 으므로 조와 세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35)그 후 토지에

한 세 을 조 는 세라고 불 다.이 게 조세의 구분이 모호하게 됨에 따라

조와 세가 혼동되어 사용되었고 재는 구분없이 조세라고도 한다.36)

넓은 의미의 조세는 인류역사와 함께 발 하여왔다.원시부족국가 같은 정치

집단에 있어서도 원시부족이 거족 으로 행하던 제천의식에 소요된 경비 같은 것

이 그 구성원에게 어떠한 행태로든 분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조세의

역사는 인간의 집단생활의 역사와 함께한 오래된 것이지만 조세가 통치조직의 재

원 수입으로서 요한 지 를 갖게 된 것은 시민주의 국가가 탄생하면서 부터인

것이다.즉 세제의 직 인 모체는 서구에서 군주제를 붕괴시키면서 출

한 근 시민사회 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근 세제도 그 확립을 보게 되었는데 그 발 과정을 개 해 보는 것은 근 의

미의 조세와 조세국가의 출 과정을 개략 으로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 의미의 조세국가가 탄생한 것은 군주국가체제가 확립되면서이다.

이러한 군주국가가 18세기를 휩쓴 시민 명에 의하여 붕괴되고 시민민주주

의국가가 탄생하면서 그 과정에서 조세국가가 출 한다.37)군주주권을 부인하고 국

민주권을 확립시킨 시민 명의 사상은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한 것이고 모든

인간은 천부불가양의 고유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이었으며 이 의식은 군주

의 권력에 신하여 시민 각자가 근 국가의 구성개체로서 통치권력의 연원임

을 주장하게 되었고 지배와 피지배의 계를 시민자치로 승화시켜 치자와 피치자

와의 동질성을 주장하 다.그리하여 근 국가는 국민의 의사 내지 국민상호간의

약속으로 헌법제정을 통하여 통치기구가 마련되며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가 법률의

지배하에 놓여야 한다는 법치주의질서를 확립하게 되었다.

근 시민국가를 탄생시킨 시민계 은 지난 날 군주주의에 한 반동작용에

35)강인애,『한국 근 조세사상 연구』,(조세통람사,1997),p.17.

36)문 식,『역사속 세 이야기』 ,(세경사,2007),pp.15～16.

37)이종남,『조세법연구』,(법조문화사,1975),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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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시민의 기본인권보장을 강력히 제창하고 아울러 시민의 공동필요에 의하여

형성한 통치단체의 경비를 충당하기 하여 납세를 모든 시민의 의무로서 승인했

다. 랑스 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제13조에서 ‘공공무력의 유지를 해

그리고 행정의 제비용을 해 일반 인 조세는 불가피하다.이는 모든 시민에게 그

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제14조에서는 ‘모든 시민은 스스로

는 그들의 표를 통하여 공공조세의 필요를 검토하며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

며 그 용도를 추 하여 조사하며 한 그 액수 기 징수 그리고 존속기간을 설정

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 는 바 이는 조세 부의 의무를 승인하는 것을 뜻하는 것

이다.그러나 그 승인은 무제한 무조건의 것이 아니고 그 부담의 종류와 정도에 시

민의 의사를 반 시키기 하여 조세제도설정에는 시민의 표들이 참가할 수 있

게 하여 조세에 있어서도 시민주권의 원리를 철시킨 것이다.즉 조세의 과세와

징수권은 통치단체에 임하되 조세의 세목 징수 부과에 한 사항은 반드시 시민

의 표기 인 의회가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이는 근 사회에 있어

서 가장 요한 기본인권으로서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수 없도록 조세에 한

사항을 법률유보사항으로 하는 것을 뜻 하는 바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인 것

이다.따라서 조세법률주의는 재산권 보장과 표리 계를 이루는 법률 유보사항으로

서의 기본권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권력을 정치가들 손에 넘겨 순간부터 국민들은 언제나 불안 속에서

떨어야 했다.때로는 신체 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재산상의 불이익

을 세 이라는 이름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국민들은 정권을 잡은 자로부터 신체

혹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때 부분의 경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왜냐하

면 권력을 잡은 자에 한 반 는 곧 죽음을 의미하 기 때문이었다.어떤 시 에

서든지 혹은 어떤 체제이든 간에 국민들은 불공정한 권력의 희생물이 되었는데 그

것은 자신이 정치권력자들을 잘못 선택한 업보라고 할 수 있겠다.그러나 부분의

경우,국민들이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역사상 요한 순간순간에

세 에 한 투쟁은 국민들의 권력자들에 한 반 활동을 결집시켜서 마침내 독

재자 혹은 권력자로부터 인권보장의 열쇄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인권침해에

한 사건은 많았지만 오늘날 죄형법정주의는 인권침해에 한 반 투쟁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었고 역사상 불합리한 세 에 한 투쟁의 결과 얻어진 부산물이

었다.세 에 한 투쟁이 조세법률주의를 성취하게 만들었고 조세법률주의라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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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의 불이익에 한 보장장치 덕분에 죄형법정주의와 인권보장이라는 요한 성

과가 얻어진 것이었다.신체상의 불이익에 해서는 참을 수 있어도 세 이라는 무

거운 재산상의 불이익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참을 수 없어 똘똘 뭉쳐서 투쟁의

길로 어들기 쉬었던 것이다.인권의 두 가지 기본장치 즉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

정주의는 재산상의 권리보장 장치이며 신체상의 인권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두 장치는 국 역사상 국민들과 왕 사이의 권력안분다툼에서 유래되었다.

1215년의 국의 헌장,1628년의 권리청원,1689년의 명 명 등에서 세

투쟁과 인권보장의 성과가 있었고,1789년의 랑스 명 당시 제정되었던 인권

선언은 오늘날까지 각국의 인권선언과 헌법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 인권

에 요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38)이러한 역사 사건들은 조세국가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요한 변곡 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는 인권에 한 투쟁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세 에 한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에 얼른 수 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세계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것이 사실로 밝 진다.

헌장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39)① 표자가 없는 곳에는 세 을 내지

않아도 된다.② 자유민은 법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 구속 추방 기타 여하한 제제도

받지 않는다.③ 토 땅의 상속세 최고한도액의 구체 인 한정.④ 병역면세 ,원

조 액에 해서는 왕국 체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헌장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요한 문서로서 기억되고 있는 것은 왕

권의 요수단인 세 징수권을 왕으로부터 납세자 표회의에 넘겨주었는데 이

표자회의가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1295년 국의회의 모태가 되었다.이

처럼 왕권을 제한하고 견제하려는 시도는 왕권의 가장 요한 수단인 세 징수권

에 한 제한을 통해서 이루어 졌을 알 수 있으며 그 부산물로서 법에 근거한 통

치를 확립하게 하여 오늘날의 인권에 한 사상의 틀이 완성되었다.40)세 제도가

지 이나 옛날이나 요한 것은 세 제도가 통치권의 법성에 한 가늠자의 역

할이 되었기 때문이다.합리 인 세 제도 그것은 국민들의 바람이자 국민의 권리

와도 계된다는 것을 이 헌장이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다. 헌장은 인간의 기본

38)문 식, 게서,p.384.

39)앙드 모로아,신용석 옮김,『 국사』,(기린원,1999),pp.116～117.

40)김 수,『 국사』,( 한교과서주식회사,1997),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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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확인시켜 가장 귀 한 문서이다.즉 인간이 신체상의 불이익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기 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확

보한 문서이기 때문이다.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 을 징수하기 하여 세법을 제

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세법은 인간의 재산

권을 보호하기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 사

실을 잘 모르고 있는데서 오는 오류라고 생각한다.41)

41)문 식, 게서,p.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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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법인세법의 입법취지

제1 납세의무자

1.납세의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일정한 규범이 요구된다.이 규범은 개인을 구속함과 동시

에 욕구나 기 의 실 을 해 지나야 할 통로가 되기도 한다.이미 설정되어 있는

통로를 지나감으로써 비로소 사회질서가 유지된다.이 규범은 타인과의 계에 있

어서의 규제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 한 규제이기도 하다.이 경우에 어떤 의미에

서는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 되지만 규범이 내재화 되어 있을 때에는 그 규범은 사

회생활 상의 일정한 의무로서 내면화 한 것이 된다.이것을 윤리학 으로는 “...해

야한다”라는 당 의 형태로 도덕 필연성으로 규정한다.

고 그리스 철학 이래로 의무의 념은 지극히 요시 되어 왔다.그리고 칸트

에 이르러 도덕 으로 필연성을 가지는 요구로서 인간의 의지 행 에 부과되는

구속,강제로서 규정되었다.칸트는 자기 자신에 한 의무와 타인에 한 의무를

구별하여 자기목 인 도덕률의 지상명령에 따라 최고선에 도달하는 것이

의무의 본질이라고 하 다.법률학상의 의무는 권리와 반 개념으로서 법률상의 인

격에 부과되는 구속이라고 본다.

인간의 생활 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법 도덕 습 종교 등 여러 가지가 있

다.그런데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 계를 가리켜 법률 계라고 한다.이것은

법의 힘에 의하여 그 내용을 강제 으로 실 할 수 있다는 에서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된다.어떠한 생활 계를 법의 규율 상으로 할 것인

지는 입법을 통해 이루어진다.42)

납세의무는 1789년의 랑스 인권선언 이래 각국의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 헌법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43)“조세의 종목

42)김 호,『민법강의 제4 』,(법문사,2004),p.32.

43)헌법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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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44)라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이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재산권에 한 일종의 제한이며 국

가공동체의 재정 기 를 만드는 성격을 가진다.여기서 말하는 조세란 국세 지방

세와 같은 조세만이 아니고 보상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 부담을 뜻

한다.

법인세법은 제 2조45)에서 법인의 납세의무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내국법인

은 이 법률에 의해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내국법인인 공익법인 는

인격이 없는 사단법인 등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에 과세하며 공공법인은 납

세의무가 없다.즉 내국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게도 납세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 과세된다.연결법인은 제 76조의 14제1항46)에 따른 각 연결사업

연도의 소득에 한 법인세를 연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내국법인 외국법인

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44)헌법 제 59조.

45)제2조 (납세의무)

46)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는

결손 을 합한 액으로 한다.

1.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

득 는 결손 을 계산

2.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 2 제18조의 3에 따라 익 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 액 상당액을 익 에 산입하고,제24조 제25조에 따라 손

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 비 상당액을 손 에 산입

3.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 액 상

당액을 익 에 산입하지 아니하고,다른 연결법인에 지 한 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

에 한 채권에 하여 설정한 제34조의 손충당 상당액을 손 에 산입하지 아니하며,고

정자산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 는 손 에 불산입

4.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 3,

제24조 제25조를 용하여 익 는 손 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액을 계산한 후 해당

액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 는 손 에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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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 있어서 요한 것은 가 납세주체인가 하는 이다.즉 그

세 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구인가 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하여 과세하는 것이지만 그 소득은 발생과 귀속의 양

태가 다양하다.법인세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법인실재설과 법인의재설47)이

있는데 법인실재설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다.즉 법인이

법인실재설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그런데 법인실재설의 허구성을 보

자.법인실재설을 법인세의 논거로 삼는다면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인간이고 따라

서 법인의 소득은 언제나 (0)원이 될 수밖에 없다.과학 으로 따지면 법인이란

기업에 인격을 부여한 것이다.즉 법인 내지 회사란 노동자 주주 채권자 따 의 수

많은 개인들이 제공한 생산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업조직을

자연인처럼 권리의무의 단 로 삼고 있는 것이다.

19세기에 원천과세라는 제도가 왜 생겼는가를 돌이켜 본다면,수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얻는 원천에서 일단 세 을 걷는 것이 효율 징세방법임을 알 수 있다.징

세의 효율이라는 에서 본다면 노동자와 주주들에게서 세 을 걷는 것보다는

법인 내지 기업에서 세 을 걷는 것이 훨씬 효율 인 체제이다.그 게 본다면 법

인세납세의무의 주 범 는 어디에서 세 을 걷는 편이 효율 인가에 따라 정

할 기능 도구개념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범 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법인실재설을 법인

세의 논거로 삼는다면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인간이고 따라서 법인의 소득은 주주

에게 주었거나 돈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그 다면 법인의 소득은

언제나 (0)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근본 으로 세법을 어떻게 만들까,나아

가서 사회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는 어떻게 하면 한결 더 나은 세상을 만

들 수 있을까라는 문제이다.문제는 세 이 사람들의 행복에 어떤 향을 주는가

하는가이다.이것은 삶의 문제 행복의 문제이다.법인은 실재하므로 법인의 행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48)

그 다면 법인세란 필요 없는 제도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그런데 법인세를 징

수하지 않는다면 모든 개인에게서 세 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개인에게서 세 을

47)이창희,『세법강의』,(박 사,2011),p.491.

48)이창희,상게서,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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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인이라는 길목에서 일단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으로 요하고 편리하다.국가가 법인에게서 세 을

걷지 않는다면 국가는 모든 개인에게서 일일이 세 을 징수하여야 하는 어려운 처

지에 착하게 된다.법인세를 일단 걷되 각 개인에게 진세를 용하자면 법인이

란 그 한낱 울뿐이고 법인의 소득을 각 개인에게 귀속시키면서 법인세 역시

각 개인이 낼 세 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세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법인을 한갓 울로 보자는 생각이 실 으로 불가능하다. 행법처럼

주주의 집합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는 법인을 주주의 집합으로 정의한다는

제하에 수많은 투자자의 돈을 모아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장법인은 주주의 수가

엄청나고,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하에서 회사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각 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추려내어 종합과세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이다.따라서 법인을 주주와 다른 별개의 인격 내지 납세의무자로

삼을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49)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는 어느 설에 의하더라도 납세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않는

다.왜냐하면 조세는 공익을 해서 지출되는 부인데 공익을 해서 태어난 공공

기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과세를 하는 것은 논리 인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는 아니지만 국가의 사무를 일부 수행하는 공공법인 ,

를 들면 공기업체와 같은 곳에서 소득을 가득한 경우에도 그 소득은 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것에 과세의무를 과하는 것도 역시 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설립취지에 따라 목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과세를 해

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선정하는 데에 이러한 을 고려하여,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법인과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다.일반

으로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법인 등은 그들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한 납세의무가 없지만 수익사업을 하

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공공기 이 공익을 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

도 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리기업과 경쟁 계가 되는데 공공기 에게

비과세가 되면 리법인 보다 유리한 치에 서기 때문에 불공정한 게임이 되기

때문이다.

49)이창희, 게서,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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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규정

조세의 법률 계의 당사자는 조세채권자와 조세채무자이다.조세채권자는 과세고

권이 귀속된 자가 되고 조세채권을 실 하기 하여 세법에 따라 과세권력을 행사

하는 지 에 있다.이를 과세권자라고도 한다.반면 조세채무자는 의의 개념에서

보면 조세실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법률 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지 에 있는 자만을 뜻한다.이를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자라고도 한다.국세에

한 기본 이고 공통 인 사항과 법 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한 불복 차를 규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50)동시에 국세를 징수하여 납

부할 의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징수의무자와 구별하기 한

규정으로 보여진다.

연 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물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등도 납세의무자

에 포함시켜야 한다.왜냐하면 납부책임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이다.그리고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람은 자연이든 법인이든 불문하며,법인이

권리능력이 있든 없든 그것 역시 불문으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법인세법 제2

조는 법인의 납세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51)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이 “납세의

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의무가 아니라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여 하여야 한

다.왜냐하면 규정내용이 납세의무자에 한 기술이기 때문이다.입법상의 오류이

거나 불찰로 보여진다.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내국법인 에서도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다.52)

지방자치단체 속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없는 것이 법인세법 제2조 ④항은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소득에 한 법

인세의 연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53)제 ⑤항은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한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54)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 이나 주사무소 는 사업의 실질

50)국세기본법 제 2조의 9.

51)법인세법 제 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내국법인 2.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52)법인세법 제2조 ③항.

53)법인세법 제2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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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내 용

1949
국내에 본 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는

사업을 가진 법인은 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62

제1조 (납세의무자)국내에 본 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이거나 국내에 자산 는 사업을 가진 외국의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은 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고 외국법인이란 국내에 사업의 실질 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본 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55)

신고납세제도에서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청산완료의 등

기를 마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소득 는 청산소득에 한 법인세의

납부의무를 다 완료할 때가지는 납세의무가 존속한다.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과 외국법인이 공익법인 는 인격이 없는 사단법인

인 경우라 할지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한 인격이 없는 사단법인은 인격이 없는 사단 는 재단에서 표자 는

리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말하자면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는 재단을 말하는

것이다.이처럼 인격이 없는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을

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공공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그들 자신

이 과세주체인 법인에게 그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따라서 본래 으로

이들 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3.변천과정

법인세법 납세의무자와 련된 법 조문의 변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납세의무자와 련된 법 조문 변천내용

54)법인세법 제2조 ⑤항.

55)법인세법 제1조.



- 32 -

의무가 있다.

1968

제1조 (납세의무)① 국내에 본 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

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 을 가진

법인(이하 “비 리내국법인”이라 한다)에 하여는 다음 각호에 게

기하는 수익사업 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하여

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업

2.축산업과 의료업

3.부동산 여와 비 업 으로 인한 수입

4. 각호 이외에 가를 얻는 계속 행 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법인격 없는 사단 는 재단은 비 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용한다.

③ 외국에 본 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국

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다만, 리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

(이하 “비 리외국법인”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

의 소득에 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시군조합에 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6

제1조 (납세의무)① 국내에 본 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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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 을 가진

법인(이하 “비 리내국법인”이라 한다)에 하여는 그 법인의 정

는 규칙상의 사업목 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

업 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축산업,임업 수산업, 업,제조업, 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도매업․소매업 음식․숙박업․운수․창고 통신

업, 융․보험업,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개인서

비스업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

2.의료업

3.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할인액 이익

4.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는 분배

5.주식 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6.고정자산(고유목 사업에 직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통령령

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7.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가를 얻는 계속 행 로 인하여 생기

는 수입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

단 기타 단체는 비 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용한다.

③ 외국에 본 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국

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다만,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와 리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

(이하 “비 리외국법인”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

의 소득에 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에 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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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지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법

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1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

에 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내국법인

2.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

다.이하 같다)에 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

득에 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

소득에 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내국법인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비거주자

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입법취지

세법에 있어서 가장 요한 것은 가 그 세 을 납부하는가 하는 것이다.즉

가 납세의무자인가 하는 이다.법인세는 원칙 으로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지만 그 소득은 발생이나 귀속의 양태가 아주 다양하다.법인세의 본질로서 법

인실제설 는 법인의제설을 이야기 하지만 어느 설을 가지고 논리를 개하던 간

에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해서는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국가의 사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 공

공법인이 소득을 가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득은 부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것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당치 않다. 한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설

립취지에 따라 그 본래의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과세를 할 이유는 없다.따라서 법

인세법에서는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법인과 부과하지 않는 법인으로 나 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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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최 제정연도인 1949년의 법인세법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자는 “국내

에 본 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는 사업을 가진 법인은 본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의 납세의

무자에 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내국법인

2.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3.내국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하여서

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연결법인은 제76조의 14제1항56)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한 법

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5.내국법인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의 제정당시의 납세의무 규정과 지 의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무나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정치 인 환경이나 경제 인 여건이 그 게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조세의 문제는 정치상황이나 경제여건을 떠나서는 생각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 납세의무의 문제는 납세자의 기본권과 연결

하여 고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왜냐하면 국가의 과세권의 행사가 있으므로 해

서 납세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민주화가 진 되면서 납세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

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도 조세를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 기본권인 납세의무로 재인식하면

서 납세자를 국가의 주인으로 하는 납세자주권을 강조하게 되었다. 국가에

서는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재원이 필수 이므로 납세의무를 규

정하여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 스스로가 국가에 임하고 있다.

한 납세의무지의 재산권 보장과 징세권의 한계를 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

권을 부여하여 재산권 보장의 한계와 법 구속을 측가능 하도록 구체화하는 조

세입법 기능을 갖고 있다.국민들은 세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존 하면서 공평한 세

을 부담하게 하고 경제 상에 따라 부득이 세법을 매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세법이 무 복잡하고 난해하여 자신들이

56)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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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세 이 많은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자신이 납부한 세 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면서 조세제도에 순응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기업에 한 과세를 보자.기업은 개인기업,조합기업,법인기업으로 분류된다.

납세의무자는 어떤 기업의 형태를 선택하는가 하는 기 은 다르겠지만 과세방법이

기업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법인기업의 소득에

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세 과세후의 소득은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과정에

서 소득세가 과세되며 출자자가 당해 법이네 한 지분을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

가 과세된다.조합기업과 개인기업은 소득세만 과세된다.

따라서 법인기업은 기업단계에서 한번 과세되고 출자자에게 배당하거나 출자지

분을 처분할 때 배당소득세 는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두 번 과세되기 때문에 개

인기업과는 달리 이 과세가 된다.조합과 개인기업은 기업단계에서 과세되지 아니

하고 그들의 소유자에게 기업소득이 통과되도록 하는 도 (conduits)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합기업과 개인기업의 소득이 소유자에게 분배되느냐에 계없이 소유자

의 지분비율에 따라 당해 소유자의 소득으로 계산되고 과세된다.57)

이 게 기업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가

어떻게 발 하고 쇠퇴하느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앞으로의

경제 상은 지 보다 훨씬 복잡다양 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성질을 악

하고 그 소득의 귀속자를 구로 하여 조세를 부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따라서 국가는 징세편의주의 빠져 부과 징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만을 고려한다거나 법인기업의 소득을 이 과세가 되도록 하는 등의

조세입법은 가능한 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연 납세의무자들에 한 법원의 례58)를 가지고 납세의무자에 한 입법취

지를 추론하여 보고자 한다.연 납세의무자들 1인에 한 납세고지의 효력에

한 결인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강남세무서장)는 1979.1.경 소외 김진환 외 10인에 하여 부가가치세

7,746,000원을 부과하면서 납세의무자를 “김진환 외 10인”으로 기재하여 고지서를

소외 김진환에게만 송달하 다가 그 후 내부결재의 형식으로 납세의무자 명의를

57)이 규,“조세측면에서의 기업형태의 선택”,경희 학교 산업 계연구소,『산연논총』,제24

집,(1999),pp.153～154.

58) 법원,1985.10.22.선고 85주8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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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과 원고(윤석두)로 정정한 후 원고에게는 납세고지서나 독 장을 발부,송달

함이 없이 원고소유의 부동산에 하여 압류처분을 하 는바,이에 해 원고는 피

고가 부가가치세에 하여 원고에게 납세의 고지 등 아무런 통보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해 압류처분을 하 으며,원고는 김진환과 동업자 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이 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하 다.

이 사건 원심(서울고법 1985.1.21.선고 83구882 결)은 피고의 압류처분은

법한 부과처분 독 차 없이 행해진 처분이어서 법하다고 시하 다.그

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국세기본법 제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표자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구체 조세채권에 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만 한하는 것이며,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무신고 는 불실신고시에 과세표 과 세액을 결정 는 경정하고 그 통지

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 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

으로 하여야 하고 법 제8조에 따라 그 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

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 없다.

나.과세 청이 과세표 과 세액을 결정 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

로써 구체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

이 사건의 쟁 은 국세기본법(1966.12.30법률 제05189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8조 제2항에 기하여 연 납세의무자의 표자나 표자가 없는 경우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행해지는 서류의 송달에 납세고지도 포함되는지 여

부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송달하는 납세고지에 징수처분으로서의 납

세고지 이외에 부과결정의 통지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본 례의 쟁 이다.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자동 으로 성립하고,납세의무

가 성립한다고 해서 곧 실 으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추상 으로 과세 상(추상 조세채무)이 존재할 뿐이다(추상 납세의무).납

세의무가 일정액의 실 인 채무로 구체화하기 해서는 납세의무의 확정

차를 거쳐야 한다(구체 납세의무).납세의무의 성립에는 세법상 아무런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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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 않는 데 반해,납세의무의 확정에는 납세신고 는 부과처분이라는 차를

요한다.59)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에는 신고주의와 부과주의 2가지 방식이 있는바,신고

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자기의 과세표 과 세액을 신고하면 별다른

행정처분 없이 신고한 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며,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정부의 과세처분(부과처분 는 세액결정)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

정된다.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 청이 조사 확인한 과세표 과 세액

을 부과 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 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므로 이러한 결정의 고지행 는 과

세처분의 일부를 이룬다는 것이 법원 례60)의 입장이다.

연 납세의무자에 한 납세의 고지에 하여는 구세징수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으며,다만 국세징수법 기본통치61)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한 연

납세의부자와 수인의 상속세납세의무 있는 자에 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 납세의무자 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내납세의무에 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민법규정을 용하고 있어

민법상 연 채무의 이행청구에 효력(연 채무자 1인에게 한 행 가 다른

모든 연 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이 세법상 조세채무에 하여도

용된다62)는 해석을 할 수도 있으나,조세법상 연 납세의무는 직 법률에 기하여

성립되는 민법상 연 채무와는 그 성립의 기 를 달리한다는 을 고려하면,세법

상 연 납세의무는 종된 납세의무와는 달리 부종성과 보충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

고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 으로 동일한 내용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이

므로 각 채무자에게 조세채무 액에 하여 납세의 고지를 해야 하는 것63)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1996.12.30법률 제05189호로 개정되기 의 것)제8조 제2항에서는

59)이태로․안경 ,『조세법강의』,(박 사,2001),p.58.

60) 법원 1984.2.28.선고 83 768 결 ; 법원 1985.1.29.선고 84주111 결.

61)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9.

62)이창희,『세법강의』,(박 사,2003),p.150.

63)이태로․안경 ,상게서,p.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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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 납세의무자 국세 징수상 유리한자를 명의인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납세의 고지도 와 같은 서류

의 송달에 포함시키고 있어 규정 로만 해석하면 연 납세의무자들에 한 부

과처분에 있어서는 과세 청이 표자 는 편의한자 1인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1인

에게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도 과세처분은 원에 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 된

다.

연 납세의무자의 상호 연 납세의무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한 것

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성립과 확정에 한 것이 아니라는 ,민사상의 연 채무는

복수의 채무로서 채무자의 수만큼 채무가 병존하고 있으며 이들 채무는 단일한

수를 하여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연 납세의무자라도 각자의 구체

납세의무는 개별 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한다는 ,연 납세의무자 1인에

한 납세고지의 송달이 원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 그 1인의 납세고지 사실

의 통보 연부에 따라 나머지 납세의무자들의 과세 처분에 한 불복기회가 제한되

거나 상실된다는 ,국세기본법(1996.12.30법률 제05189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8조 제2항은 세무행정의 편의만을 반 하 다는 등을 고려하면,64)비록 국세

기본법(1966.12.30법률 제05189호로 개정되기 의 것)제8조 제2항에 따라 송달

하는 납세고지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 납세의무는 개별 으로 성립하여 확정함

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 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 으로 구체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의 고지가 있어 하므로 과세 청이 과세처분의 고지를 연

납세의무 1인에게 하 다면 그 나머지 연 납세의무자들에게는 과세처분 자

체가 존재하는 아니한다는 법원 례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

니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의 고지는 국세기본법(1966.12.30법률 제05189호로

개정되기 의 것)제8조 제2항에 따라 송달하는 납세고지의 성격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결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의 고지 이외에 별도의 납세의 통지가

없는 우리 세무행정상의 행상 국세기본법(1966.12.30법률 제05189호로 개

정되기 의 것)제8조 제2항에 다른 납세의 고지가 과세처분의 성격과 징수처분

64)김동주,“연 납세의무자 1인에 한 납세고지의효력,”『재 실무연구 2003』,( 주지방

법원,2004),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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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과 국세기본법(1966.12.30법류 제05189

호로 개정되기 의 것)제10조 제2항 소정의 서류들이 납세의 고지 이외에 독

․체납처분 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계되는 서류 등으로 주로 징수

차에서 필요한 서류들인 에 착안하여 와 같이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의 고지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

세의 고지에 한하고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65)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는 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건 결요지에서는 마치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납세고지에 있어서는

연 납세의무자 표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것처럼 시하고

있으나 징수처분의 경우에도 상 방이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 방에 한 통지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66)다만 연 납세의무자의 1인에

한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는 이행의 청구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

납세고지는 다른 연 납세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제2 과세소득

1.과세소득

회사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한 세 을 꼭 회사로부터 법인세로 걷어

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그러한 소득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법인세를 걷을 것인가

하는 역시 정하기 나름일 것이다.이러한 에서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이라는 개념도 극히 상 이고 기능 인 개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

며,개인의 ‘소득’개념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세제의 나머지 부분과의 련하에서

정하여져야 하는 개념이 된다.

(1)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 개념이 소비와 순자산 증가의 합계를 소득으로 본다

고 할 때,소비나 순자산 증가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하기 해서는 반드시

65)김재진, 게논문,p.84.

66)강인애, 게논문,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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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 되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즉 소득의 개념상 소득세제는 기간과세

가 될 수밖에 없고,그리하여 ‘기간 개념은 소득 개념의 필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와 련하여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른바 ‘미실 이익’이다.즉 미

실 이익이 발생한 시 의 소득이 되는가,아니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등 그러한

이익이 ‘실 ’된 시 의 소득이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물론 헤이그-사이먼

즈의 소득 개념에 따르자면 자가 옳겠지만,미실 이익의 과세와 련하여서는,

우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미실 이익의 과세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이미 깊게 자

리잡고 있다는 ,그리고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실 으로도 유동성 문제라든

지 평가 문제와 같은 난 이 제기된다는 은 이미 살펴보았다.결국 이 범 네에

서도 공평의 념에 뿌리를 둔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 개념은 다른 실 인 고

려와 타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타 은 이론 으로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특히 실 주의란 소득세라기보다는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이

손에 들어와야만 세 을 물릴 수 있다는 소비세로서의 속성에 보다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어정쩡한 타 의 결과로서의 실 주의는 실 으로 여러 가지 문제 일으

키게 마련이다.

오늘날 소득이라는 개념이 온 세상에 퍼진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상으로 하

여 ‘어떤 사람이 번 돈이 얼마인가’ 는 ‘어떤 사람이 더 부자가 되었는가’를 잴 사

회 필요가 생긴 까닭이다.이 필요는 두 가지 다.하나는 소득세라는 새로운 세

제 고 다른 하나는 회사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조직의 등장이었다.이 제도들은 일

정 기간별로 소득 곧 사람이나 기업을 단 로 삼아 그 부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계

산할 필요를 낳았다.이 게 태어난 소득개념은 복식부기라는 틀과 합쳐지면서 소

득의 계산 내지 손익의 귀속시기에 한 일정한 회계 행을 형성하 다.한마디로

말하면 소득개념이 소득세를 만든 것이 아니라 소득세제라고 하는 사회제도가 소

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이다.67)

그 다면 이 소득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여러 분야에서 내리고 있지만 먼

경제학상의 정의를 보자.소득에 한 경제학 인 정의도 다양한데 경제학에서 소

득의 정의가 다양한 것도 정의하고자 하는 분야가 각각 다르고 한 정의를 하고

자 하는 목 과 그 정의를 사용하고자 하는 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필요에 따

라 이 게 하고 게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67)이창희, 게서,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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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떤 사물에 한 정의를 하고자 한다면 먼 목 을 생각하고 목 에

따라 정의를 하고 그 정의를 그 목 에 맞게 사용할 알아야 한다.왜냐하면 목

이 다르다는 것은 그 목 의 쓰임세가 따로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우리들은

한가지의 목 보다 복수목 에 당한 충 정의를 사용함으로서 복잡한 문제를

피해나가고 있지만 충 인 정의는 항상 충 인 것으로서 약 이 있기 때문에

좋은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목 에 합하도록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그 기 때문에 정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정의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서 그 정의에 구속받는 것은 유익한 일은 아니다.

경제학자인 Kaldor는 소득을 (1)소비로서의 소득 (2)이자로서의 소득 (3)표

화된 흐름으로서의 소득 (4)과세능력의 척도로서의 소득 (5)배당으로서의 소득

등 5가지로 분류하 다.68)소득을 이 게 분류하게 된 이론 배경에는 2가지의 흐

름이 있었다.그 하나는 E.Lindahl을 심으로 한 스웨덴 스톡홀름학 의 견해와,

J.R.Hicks의 소득개념으로서 경제 가 내지는 경제 소득이라고 하는 흐름이

고, 하나는 19세기 독일 소득개념논쟁의 최후의 논자인 G.Schanz의 주장과

R.M.HaigandH.C.Simons 의 포 소득 혹은 순재산의 증가 소득이라고 하

는 흐름이다.이 흐름 가운데 자는 주로 이론경제학의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주로 재정학과 조세이론의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다.69)

1986년 소득개념과 소득세법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한 Schanz는 재정학자

인 동시에 소득세제 입안자로서 무엇보다도 담세력으로서의 소득이라는 개념을 염

두에 두고 있었다.그는 순수익 내지 순이익은 재물이나 기업 혹은 일정한 경제활

동과 직 인 계를 강조한 반면 소득은 개인의 경제력과 계가 있으며 동시에

개인의 소득을 결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개인에게 독립된 경제력이 있어야 한

다는 것을 지 하 다.간단하게 말하면 소득이란 일정한 경제주체에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순재산의 증가분이라고 정의 하 다.

한편 J.R.Hicks는 1946년에 술한 valueandcapital에서 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70)즉 이익계산의 목 은 실 인 문제로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더 이

68)辻山榮子,『所得槪念과 計測定』,(森山書店,1991),p.13.

69)辻山榮子,상게서,p.14.

70)J.R.Hicks,『ValueandCapital,2nded』.,(Oxford:TheClarendonPress,1964),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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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궁핍해지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는 액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이러

한 사고에 따라 어떤 사람의 소득은 그 사람이 주 의 부유상태가 주말에도 그

로 유지되면서 그 주 에 소비할 수 있는 최 한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간단히 말

하면 기 와 기말의 부유상태를 비교하여 주 의 부유상태가 주말에도 그 로 유

지되었다면 주 에 소비한 재화의 크기가 소득이라는 것이다.물론 축이 있으면

그 축의 크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다.

오늘날 조세이론상 소득의 심 정의는 R.M.Haig와 H.C.Simons의 소득의 정

의이다.J.R.Hicks의 소득의 정의와 유사하지만 특징의 하나는 과세의 공평을 달성

하기 하여 어떤 소득개념을 기 로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특징의 두 번째는 소득의 가장 이상 인 정의로서 심리 소득개념을 제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즉 소득은 만족이고 하는 무형의 심리 경험의 흐름으로 보

고 있는데 이 정의는 이상 이고 추상 이며 비교가능성이나 측정의 어려움이 있

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71)

법인세법에서 요한 것은 무엇을 소득으로 볼 것인가이다.세법에서는 이것을

과세물건 는 과세 상이라고 한다.법인세법상의 과세물건은 ① 각사업연도의 소

득 ② 청산소득 ③ 토지 등 양도소득(법 제55조의 2 법 제95조의 2에 따른 제

한 인 토지소득임)이다.과세물건이란 과세되어야 할 목 물 말하자면 과세의

상을 말한다.과세물건은 추상 인 것으로서 과세표 과는 다른 것이다.과세표

은 과세물건의 구체 인 액 는 수량으로 나타난다.이것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이 산정되는 것이다.

2. 행규정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하여 이를 부과한다.72)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

3)제55조의 2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71)辻山榮子, 게서,pp.51～52.

72)법인세법 제3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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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과세 상은 상술한 것처럼 3가지이다.첫째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다.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한 과세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과세내용이 다르

다.우리나라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즉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인은 그

원천소득에 한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다.이에 반하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이 가득한

소득이 설령 국외에 그 원천이 있다 하여도 그 소득이 최종 으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외소득도 국내소득과 함께 과세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국법인이 국내와 국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2 과세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우리나라의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사업의 일부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내

국법인은 미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서 양국에 세 을 납부하야야 하는 것이다.

이 2 과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국제조약에 의한 방법과 국내법에 의한 방법이

있다.국제조약에 의한 방법은 양국간의 조약에 따라 2 과세를 배제하는 것이다.

즉 조약에 따라 양국이 서로 상 국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에 있어서는

상 국에 있어서 과세되는 소득에 한 세액을 국내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국내법에 의한 방법은 일반 으로 국외원천소득에 해서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

우에는 그 세액을 국내의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방법과 외국에서의 과세 상인

소득에 해서는 그것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방법이다.

둘째 청산소득에 한 과세이다.법인이 해산 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

우 그 소멸하는 법인의 자본주 등이 합병 는 해산을 이유로 받는 자산의 가액이

그 법인의 해산 는 합병시의 자본의 액 이익 립 의 합계액을 과하는

경우에 그 과액에 과세하는 것이다.특히 해산의 경우 청산소득의 과세는 그 청

산의 과정에서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과세의 상이다.

한편 공익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처분이 그 공익법인에 귀속되거나 혹은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에서 보면 공익법인의 청산소득을 과

세하는 것은 세무의 복잡성만을 야기하고 있다.따라서 과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한 법인세이다.이것은 토지에 한 투기를

방지하기 한 특별 책으로 보인다.지가 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건물,국내

에 소재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하여 법인

세를 부과하는 것이다.이것은 결국 2 과세가 되지만 법인의 부동산의 투기를 차

단하여야 한다는 사회 합의 때문에 용인되는 것이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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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내 용

1949

제3조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은 다음과 같다.

1.각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

1962

제2조 (과세소득)법인세는 내국법인에 하여는 그 소득 부에

하여 부과하고 외국법인에 하여는 국내에 있는 자산 는 사업

에서 생기는 소득에 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68

제2조 (과세소득의 범 )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하여 이를 부과한

다.

1.각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

② 비 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청산소득에 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6

제2조 (과세소득의 범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소

득에 하여 이를 부과한다.

1.각사업연도의 소득

외한 모든 법인 즉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게 법 제 55조의 2 제

95조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한

것은 일반국민들에게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

게도 과세를 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변천과정

법인세법 과세소득과 련된 법 조문의 변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2>

과 같다.

<표 4-2>과세소득과 련된 법 조문 변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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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산소득

② 비 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청산소득에 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1

제3조(과세소득의 범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하

여 이를 부과한다.다만,비 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하여는 제

1호 제3호의 소득에 하여만 이를 부과한다.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

3.제55조의 2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 14제1항의 각 연

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 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제조업,건설업,도․소매 소비자용품수리업,부동산․임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주식․신주인수권 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

입

5.고정자산(고유목 사업에 직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통령령

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가를 얻는 계속 행 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다만,비 리외

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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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입법취지

법인세법에 있어서 무엇에 과세할 것인가의 그 상을 과세물건이고 한다.법인

세는 법인의 소득에 해서 과세하는 것이다.즉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등

이 과세 상이다.과세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하여할 목 물 는 상을 말하

는 것으로 추상 인 것이지만 과세표 은 구체 인 것으로 과세물건의 구체 인

액 는 수량을 말한다.과세표 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드린 소득에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이 말에서 우리는

법인과 법인의 과세소득에 한 정의가 필요하고 그 과세소득의 측정기법을 알아

야 한다.법인의 정의에 해서는 술한 바와 같이 계속기업의 가정 때문에 법인

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즉 자연인의 생존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그 증력도 한계가 있지만 법인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이유를

합리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법인이 가득한 소득 에서 과세소득이란 무엇인가가 소득개념이 논 이

된다.과세소득의 개념이 요한 이유는 조세의 배분원칙과 련될 뿐만 아니라 세

제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소득개념을 정의 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 있어서 세제의 심에 서있는 것이 소득인데 소득의 개념이 무엇이

며 그것의 측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한 답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단히

어렵다.왜냐하면 소득의 개념이 실로 다양하기 때문이다.소득에 한 미국 법

원의 례를 보면 ‘수정과 같이 투명한 것도 아니고 불변의 것도 아니다.이것은

살아있는 사고를 포함하는 피부와 같은 것으로 그것이 사용되는 사정과 때에 따라

서 그 성질과 내용을 히 달리하는 것이다.’73)소득은 기본 소득개념으로서

심 소득과 화폐소득이 있고 소득을 얻는 경제주체에 따라 개인소득과 기업소득

국민소득이 있다. 한 학문 배경에 따르면 경제학 소득과 회계학 소득

법 소득개념이 있다.이 게 다양한 소득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조세부담과

계되는 소득개념은 학문 배경에 따르는 소득개념이 가장 합하다고 생각한다.

과세소득은 이러한 소득개념의 기 에 개념정립을 할 수 있다.과세소득이란

73)김 청,“과세소득에 한 연구”,(박사학 논문,부산 학교,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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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소득개념으로서 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된 과세가능한 소득을 말한다.법 으

로 과세가능한 소득이란 법 목 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소득이며 구체 으로 과세

공평이라는 법이념에 따라 조세의 부담능력이 있고 소득의 분배나 경제의 안정

과 성장 등 여러 가지 정책 목 을 달성 하는데 필요한 과세표 으로서의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뜻을 갖고 과세소득의 내용과 범 를 1949년의 법인세법 제정시에는 제

3조에서 두 가지의 소득 즉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과세소득을 규정

하 다.그런데 2011년의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 에서

법인세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 그리고 제55조의 2와74)제95조의 2에75)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실 세계에서의 소득세는 이론 인 타 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고 따

라서 이념형의 소득세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공평에 근거를 둔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 개념은 필연 으로 개개인의 자유와

충돌하기 마련이다.따라서 실의 소득세에서는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 개념을

그 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결국 실정법의 소득 개념은 공평과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어느 정도 타 하는 곳에 치하기 마련인데 순자산증가설 는 포 소

득 개념은 헤이그-사이먼의 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이념에

보다 충실한 것이고,소득원천설 는 제한 소득 개념은 그보다는 자유의 이념에

보다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이와 련하여서도 미국과 같이 순자산

증가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국,독일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원천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그러나 어느 나라든 순수한 순자산

증가설이나 소득원천설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소득원천설을 채택하고 있

는 나라에서도 가 과세 상이 되는 소득을 빠짐없이 망라 으로 규정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하면,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과세하지 않고 있는 소득이 있게 마련이다.결국 소득세법의 체계를 순자

산증가설과 소득원천설 어느 쪽에 입각하여 구성하든 간에 실제의 결과는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이는 결국 역시 재의 인류가 갖고 있는 상식이 자유

나 공평 어느 한 쪽을 다른 쪽에 비하여 일방 으로 요하게 취 하지는 않는다

74)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 과세특례

75)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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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리고 양자 간의 타 이 나라들 간에서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를 들어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그 회사로부터 받는 여에 하여 세 을

물리지 않지만,그 신 그 회사는 그러한 여를 비용으로서 공제받지 못하도록

정해 놓은 가상의 세제를 생각하여 보자.

이러한 세제를 만들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헤이그-사이먼즈 소득 개념에

어 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은 하지 말기 바란다.헤이그-사이먼즈 소득 개념

에 따른 세제를 만들지 않을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이 이 질문의 내

용이기 때문이다.

가장 직 인 효과는 여 상당액에 하여 임직원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신 회사는 동일 액에 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법인세는 사실

상 단일 세율이지만 소득세는 4단계 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생기는 세수의 증감은 일률 으로 말하기 어렵다.다만 소득세의 최고세율만을 고

려한다면 체 인 세부담은 다소 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이다.그런데 만약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이 으로 같다고 가정한다면 어떤가?동일한 여에 한

세 을 소득세로 걷으나 법인세로 걷으나 결국 마찬가지 아닌가?

(3)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소득에 한 세 을 개인으로부터 걷어야지

법인에게서 걷는 것은 그릇된 것이고 공평하지 않다는 지 이 있을 수 있다.이러

한 지 에 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문제와 련하여 이 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임직원 한 명인 갑은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에 하여 회사로부터 1달

에 100만원을 지 받는 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고 신 그보다 한

푼이라도 게 받으면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한다고 하자.만약 갑에게 여로 인

한 소득에 하여 10%의 소득세를 물리는 세제라면 갑은 이 때 약 111만원을 받

아야 하고,다만 그 약 11만원은 세 으로 국가에 납부한다.한편 회사는 갑을

계속 고용하기 해서는 100만원이 아니라 약 111만원을 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만,이 때 추가로 부담하는 약 11만원 약 1만원 상당액의 법인세는 아낄 수 있

게 되므로 결국 소득세 부과로 인하여 10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반 의 경우도 생각하여 보자.만약 갑의 여로 인한 소득에 하여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세제라면 갑은 이 때 100만원만 받으면 충분하다. 신 회사는 이 100

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므로,사실상 10만원의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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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결국 소득세냐 법인세냐 하는 명목이 달라질 뿐 어느 경우에나 국가는 10만원

상당의 세 을 걷는 것이고 이 세 의 존재로 인한 10만원 상당의 추가 인 경제

부담은 회사가 지게 되는 것이다.다만 자의 경우에는 법률 으로는 갑이 납

세의무자가 되지만 그 경제 부담은 여 히 회사가 지는 것이고,후자의 경우에는

법률 으로나 경제 으로나 그 부담을 회사가 진다는 이 다를 뿐이다.

(4)이와 같이 동일한 여에 한 세 을 갑의 ‘소득’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는,

그러한 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가에 한 법인세법의 규정 내용에 따라서

는,국가의 세수에 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소득에 하여 세 을 부

담하는 갑이나 회사의 경제 이해 계에도 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 실제로 갑이나 회사의 경제 이해 계에 향을 미치는 것

은 무엇인가?이 사례에서는 계속하여 갑이 세 을 뗀 나머지 액으로 100만원을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부담을 떠안을 용의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 는데,바로

갑과 회사 간의 이러한 계가 갑이나 회사의 경제 이해 계에 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뒤집어 말하자면 이러한 경제 이해 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세 을

구에게서 걷을 것인가 하는 은 공평과는 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헤이그-사이먼즈 식의 소득 개념은 실의 납세의무자를 구로 정할 것

인가 하는 문제에 의하여도 수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사안에서

갑이 회사로부터 받는 여를 갑의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공평의 념에 어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여기서 로 든 여의 경우에는 이를 갑의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실 인 이유가 있겠지만,아

무튼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 인 사안에서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는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소득’개

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세제 체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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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실질과세

1.실질과세

실질과세에서 심개념은 ‘실질’이다.이것의 해석을 둘러싸고 법률 실질론과

경제 실질론이 립되어 왔다.그것은 법문상의 표 인 ‘사실상귀속’과 ‘실질’내용

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한 의견의 립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과세가 지향하는 목표는 과세의 형평과 합목 성이다.실질과세의 최 목표

는 조세회피행 의 방지를 통한 과세형평의 제고이다.미국 연방 법원의 Hugo

L.Black 법 은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하여 채택한 거래방식을 부인하면서

실질우 원칙의 용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바 이 말은 실질과세원칙

이 지향하는 목표를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조세의 부담은 거래의 실질에 의하여

좌우된다.오직 조세의 부담을 변경하기 하여 존재함에 불과한 형식에 의하여 거

래의 진정한 성질을 덮어 버리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입법부의 조세정책의

한 집행을 크게 그르칠 것이다.’76)

법의 궁극 이념인 정의를 실천하기 한 구체 수단으로서 법 규정은 그 제

정목 에 합치되게 해석되어야 하는 바 실질과세원칙은 이러한 법 용의 합목 성

을 달성하는 기능도 한다.어떤 행 나 거래의 당사자가 법 형식의 이면으로 의

도한 경제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그 경제 실질을 과세 상으로 하는 세

법규정의 합목 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과세원칙의 용범 의 문제는 어떤 거래나 행 의 법률 효과와,당사자가

의도한 경제 효과가 다른 경우,어느 범 까지 법률 효과에 불구하고 경제

효과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한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행 를

부인하는 근거를 제공한다.이 말은 실질과세원칙의 용범 를 정하는 문제와 연

결된다.이에 해서는 크게 3가지 학설이 있다.77)

첫째 거래나 행 의 법 형식 내지 효과를 무시하고 그 경제 효과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거래의 법률 효과만을 기 으로 과세효

76)이태로,한만수,『조세법강의 신정7 』,(박 사,2011),pp.31～32.

77)이태로,한만수, 게서,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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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악하여야 한다는 법형식기 설이다.그 논리 귀결로 법인세법 제 52조78)

와 같은 실질과세에 한 구체 법 규정은 실천 의미를 가지나 국세기본법 14

조79)와 같은 일반 규정은 선언 의미만 갖게 된다.

둘째는 언제든지 거래의 경제 효과만을 기 으로 과세효과를 악하여야 한다

는 ‘경제 효과기 설’이다.이 견해는 당사자가 취한 법률 방식이나 효과가 그가

의도한 경제 효과나 실질과 다른 어떠한 경우에도 과세 청은 구체 법 규정의

근거없이 그 거래나 행 의 경제 효과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그

논리 귀결로 실질과세는 명문의 규정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고,따라서 실질과

세에 한 일반 법 규정은 선언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해진다.

셋째는 법률 효과에 따른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상 목 이나 경제 이유

없이 조세회피의 목 으로 취한 거래나 행 에 해서만 그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

78)제52조(부당행 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할 세무서장 는 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

의 행 는 소득 액의 계산이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계

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 는 소득 액의 계산(이하 “부당행 계산”이라

한다)에 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용할 때에는 건 한 사회 통념 상거래 행과 특수 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 인 거래에서 용되거나 용될 것으로 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 료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하는 것을 포함하며,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 으로 한

다.

③ 내국법인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 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힌 명세서를 납세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용할 때 부당행 계산의 유형 시가의 산정(算定)등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79)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상이되는소득,수익,재산,행 는거래의귀속이명의(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용한다.

② 세법 과세표 의 계산에 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 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 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 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는 세법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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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따라 과세하는 충설이다.이 견해에 따르면 실질과세에 한 일반

법 규정은 제한 범 내에서 실천 의미를 갖는다.

실질 과세원칙의 용범 에 하여 당사자가 취한 법률 형식이 경제인으로

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경우 이를 자연스럽고 합리 인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

을 허용하되 그 재구성의 방법에 하여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이것을 ‘법 실질설’을 택한 입장이라고 보는 학설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원 례에서는 법 실질이라는 개념을 뚜렷이 사용하고 있는 바는 없다.

실질과세의 용법 를 결정하는 의 3가지 학설 가운데 례와 학설의 추세는

충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국세기본법 제 14조 3항80),국제조세

조정에 한법률 제2조의 2제③항81),상속세 증여세법 제2조 4항82)등의 규정도

이러한 충 입장을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들 신설 조항은 국제거래를 비

롯한 다양한 경제거래에서 다단계방식이나 제3자 개입의 방식을 통해 조세를 회피

하는 경우를 막기 하여 기존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만 가지고는 불충분 하

다고 보아 실질과세의 용범 를 보다 구체 으로 확 하고자 의도한 것이다.국

제거래를 이용한 공격 조세회피의 상,상속증여 수법의 새로운 시도, 생 융

상품과 혼성회사 활용 등 조세회피 행 가 차 고도화되고 복잡하게 되는데 따른

응책으로 볼 수 있다.83)

일반인에게 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 으로 그 소득이 형식 으로나 실질

으로 한사람의 소득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생각한다.소득은 그것을 가득한 사

람의 경제 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경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소득과세의 본질이다.그런데 그 경제 이익은 어떤 법률 인 기구를 통하여 취득

80)제14조(실질과세)

81)제2조의 2(국제거래에 한 실질과세)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

게 받기 하여 제3자를 통한 간 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 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 거래한 것으로 보거

나 연속된 하나의 행 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용한다.

82)제2조(증여세 과세 상)④ 제3자를 통한 간 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 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

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 는 거

래로 보아 제3항을 용한다.

83)재정경제부,『2007년 개정세법』,2007,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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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것이다. 를 들면 법인이 어떤 필요에 의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

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 등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 명의인이 받은 배당 등은 본래의 소유자인 법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을 법률 으로 본다면 명의인에게 배당이 귀속되고 이사와 회사사이의 어떤

계약에 의해 그 배당이 그 로 법인에게 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 경우에 먼 이사에게 배당에 한 과세를 하고,다시 이사로부터 배당을 받았

던 회사에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 으로는 그 배당소득의 귀속이 직 법인에

게 돌아가는 것과는 상 없이 법률상의 형태에 따라 2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배당소득은 그 배당이 실질 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가 된다.

한편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소득세의 경감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를 들면 무소득자를 명의인으로 해서 그 명의인에게 배당을 귀속시켜 과세

를 회피할 수도 있다.이러한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과세할 것인가 아니면 본래의

소득자에게 과세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법 실질론에서는 형식과 실질의 문제를 법형식의 문제로 악하는 것이다.결

국 이 견해는 법 용상 가장된 표 형식과 법 용상 그 배후에 숨겨 놓은 진

실한 법률이 서로 다른 경우 그 후자에 하여 법이 용되도록 요건을 인정하고

세법을 해석하여 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실질론은 법의 형식 경제 실질의 문제이다.즉 조세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는데 그 공평한 부담이란 결국 경제 부담이

라는 것이다.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법 보장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

부분이지만 그 지 않는 경우도 있다.조세의 본질은 납세자의 경제 부담이고 조

세를 납부하여야 할 능력은 납세자의 경제력이라고 볼 때 법의 형식이나 법 외

에 따라 과세할 것이 아니고 경제 실질을 추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귀속의 개념도 사법상의 취득과는 다른 개념이다.조세법에서의 취득은 정

당한 권한의 수반여부를 묻지 않고 경제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

는 것이다.경제력에 한 사실상의 지배 계나 결합 계를 보기 때문에 가치 단

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불법소득에 한 과세의 정당성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비록 법 는 불법 그리고 하자있는 행 에 의하여 얻은 경

제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84)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과세의 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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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내용

1968 제4조 (신탁소득)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역시 제 4조의 ①에 귀속에 한 실질과세와 제14조 ②에서 내용에 한 실질과세

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한 기본 인 사항 공통 인 사항과 법 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한 불복 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한 법률 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 85)으로

제정된 법률인데 같은 내용을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양쪽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상의 미비로 보여진다.

2. 행규정

제4조의 ① 자산 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의 부 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

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

는 법인에 하여 이 법을 용한다.

제4조의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액의 계산에 한 규정은 소득 수익 등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용한다.

3.변천과정

법인세법 실질과세와 련된 법 조문의 변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3>

과 같다.

<표 4-3>실질과세와 련된 법 조문 변천내용

84)武田昌補,『法人稅法の 解釋』,(재경상보사,1991),p.30.

85)국세기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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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신탁의 탁자 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

으로 보고 이 법을 용한다.

② 신탁업을 경 하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1996

제3조 (실질과세)① 자산 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부 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

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용하여 법인세를 부

과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액의 계산에 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용한다.

2011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부 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하여 이 법을 용한

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액의 계산에 한 규정은 소득․수

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용한

다.

4.입법취지

세법상의 법률요건은 이를 확정하기 쉽게 하기 하여 개 민법상의 법률요건

는 법률효과를 세법상의 법률요건으로 삼게 된다.법에서 ‘부자가 되면 세 을

낸다’라고 정할 수는 없다. 무나 애매하고 추상 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법률요건

을 구체 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따라서 세법에서는 ‘어떤 법률효과가 생기거나 법

률행 가 있게 되면 거기에 하여 이러이러한 세법상의 법률효과를 다’는 식으

로 규정하게 된다.세법이 요건사실로 삼고자 하는 것은 담세력이 있다는 실질이지

만 이 요건사실은 민사법상의 법률요건이나 법률효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과세물건의 귀속에 하여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면 법 실질이 무엇인가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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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을 수 있다.가령 면허나 허가의 명의자와 실제 소득을 얻는 자가 다르다

면 실제 소득을 얻는 자가 세 을 내야 한다.86)그러나 법 권리를 가진 명의자가

소득이나 재산을 사실상 제3자에게 귀속시켰다는 그런 것만으로는 그런 제3자가

무조건 실질귀속자가 되지 않는다.겉모양으로는 민사법상 일정한 법률요건을 만족

시키는 사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법률 사실이 없는 경우를 볼 수

있다.가령 매매를 증여로 등기한 경우에는 매매에 따르는 세법상 효과가 생겨야

함은 물론이다.물론 이때 등기는 부실등기가 되어서는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않음

은 물론이다.서로 짜고서 법률행 의 겉모양을 실제와 달리 만들어 내는 이른바

가장행 내지 통정행 의 의사표시는 세법상으로도 무시한다.한결 어려운 문제는

경제 찰방법으로 조세회피를 부인하고 법형식과 달리 과세할 수 있는가이다.

조세회피행 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세법이 법률요건으로 삼고 있는 민사법

상의 어떤 행 를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우회 인 행 를 통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

음을 뜻한다.조세회피행 가 있다면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를 들면,땅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하여 토지를 사서 집을 지을 사

람에게 10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하여 다면 설정 가는 그 토지를 매도하여 얻을

수 있는 가와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이 지상권설정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

세를 물릴 수 있는 것인가?양도소득세는 토지를 양도하여 버는 돈에 세 을 물리

겠다는 의도인데 의 경우는 토지를 양도하지 않았는데도 실질 으로는 양도나

다름없는 소득을 올렸다.법이 정한 것과 다른 형식을 통하여 경제 효과를 얻

은 것이다.이 경우에 지상권설정을 토지의 양도와 같다고 볼 것인가?바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다음의 례를 보자.87)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청구인은 1982.4.14.부터 같은 해 7.8.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도 구 계

동 466 1,306평방미터 외 6필의 토지에 하여 청구외 길윤 외 2인으로부터

소유권이 등기를 받았다가 1982.5.8.부터 1984.8.27.사이에 토지를 청구 외

서울석유주식회사 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를 한 사실,(2)청구 외 용산세무

서장은 1985.10.17.청구인에 하여 청구인이 토지들에 하여 와 같이 등

기부상의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 1항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된다고 하여 증여세 210,579,410원 그 방 세 38,287,160원을 부과․

86) 세법 사건으로 법원 2003.4.11.선고 2002두8442 결.

87)이창희 외 4인 공 ,『 례세법』,(박 사,2011),p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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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한 사실,(3)청구인은 그가 토지들에 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은 원래 청구외 서울석유주식회사가 길윤 등으로부터 토지들을 매수한

것인데,농지매매증명의 취득곤란 매도인들의 등기이 기피 등 부득이한 사정

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일단 그 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 하 다가 얼

마 후에 회사 등 앞으로 다시 등기 이 한 것이므로,증여의제를 제로 한 증

여세 등 부과처분은 법한다고 주장하여 용산세무서장을 상 로 증여세 등 부

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4)청구인은 1988.3.30.서울 고등법원에

서 패소하자, 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그 상고사건에서 상속세법 규정이 헌법

에 반되는지 여부가 재 의 제가 된다고 주장하여 법원에 헌법재 소법 제

41조 제 1항에 의한 헌제청을 신청하 으며, 법원은 같은 해 2.15.청구인

의 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5)청구인은 같은 해 2.23.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고,같은 해 3.3.헌법재 소에 헌심사를 구하는 헌법소

원을 제기하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 의 상이 되는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 1항

(이하 다만 ‘ 법률조항’이라 한다)인바, 법률조항은 1981.12.31.법률 제 3474

호로 문개정되어 1982.1.1.부터 시행된 이른바 제 3자 명의의 등기 등에

한 증여의제 조항이다. 법률조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 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법률조항의 취지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하겠다는 것으

로, 법률조항은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조세법상의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까지 희생시키면서 그러한 명의신탁

을 이용한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을 원칙 으로 쇄하겠다는 것이 입법의도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주장 이해 계기 등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 반의 여부가 문제된다.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이해 계기 등은

주로 재산권보장 는 경제 차별 지에 한 헌법규정이나 조세법률주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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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과 련하여 헌법 반 여부에 한 주장 는 의견을 펴고 있으나,

이는 결국 조세입법에 한 헌법상의 2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와의 계에서 헌법 반 여부를 거론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므로,이 사

건에서는 2가지 으로 문제 을 집약하여 단한다.다만 청구인과 이해

계 기 등은 그 밖에도 사법질서와 조세법과의 계,상속세법 규정 상호 간의 불

균형 내지 모순 등 헌법 반 여부와 직 으로 계가 없는 입법론 는 해석론

을 거론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법률조항의 헌법 반 여부에 국한하여 단한다.

다음으로 조세법률주의와의 계에서 헌법 반여부를 검토하여 보자.

우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를 진다.”라고 규정하 고,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 다.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

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이른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는바,먼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 ․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 차를 모두 국민의 표기 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

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이고, 한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 다고 하더라도 그 규

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 이고 불명확하면 과세 청의 자의 인 해석과 집행을

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일의 (一義的)이어야 한다는 것

이 과세요건 명확주의라고 할 수 있다.그 다면 헌법규정들에 근거한 조세법률

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

고 이해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에서 볼 때,이 사건 심 의 상인 법률조항은

(1)과세물건을 규정함에 있어서,“권리의 이 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

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하여 ‘등’이라는 추상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2)과

세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고 하여 행 는

거래의 결과만을 시하고,그 원인이 되는 행 는 거래의 유형에 하여 아무

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 으며,(3)증여의제의 범 를 규정함에 있어서,“그 명의



- 60 -

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

여 상 재산의 체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지,아니면 신탁의 이익 기

타 특정가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여,조세법률주의에 배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의 법정주의 는 명확주의를 그 핵심 내용으

로 삼는다고 하지만,조세법의 특수성 는 입법 기술상의 제약성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즉,조세법의 주된 규율 상은 경제 상인

데,이러한 경제 상은 천차만별하고 그 생성․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아무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조세에 한 사항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완결 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한계와 련하여 이 사건 심 의 상인 법률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과세요건의 법정주의나 명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

고,합헌 해석을 통하여 규정의 미비 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1)먼

법률조항이 과세물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추상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종

래의 법원 는 하 심의 례나,재무부 는 국세청의 운 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률조항의 용 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입목,자동차,선박,

증서,무체재산권,주권,사채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 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록․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라

고 한정하든지 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2) 한 법률조항이

과세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문맥상 얼핏 보면 행 는 거래의 결과만을 시한

듯하나,증여세는 재산의 수증이라는 권리의 취득․변경 는 재화의 이 을 과세

요건으로 하는 조세라는 과,법률조항의 후단에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법률조항은 행

는 거래의 결과만을 시한 것이 아니라,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행 를 통

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 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3)끝으로 법률조항이 증여의제의 범 에 하여 다소 불명

확한 표 을 하고 있으나,“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소유’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을

미루어 보면,그 증여의제의 범 는 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권 자체를 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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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과세 상․과세방법 등 요한 과세요건을

모두 법률로 정하고 있어 형식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 남이 없을 뿐만

아니라,권리의 이 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어도 외부 으로는 명의상의 소유자가 완 한 권리를 취득하고 있으므

로 실질 으로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다만,

그 규정내용에서 다소 불명확하고 결과에 치 한 듯한 표 을 하고 있는 은 입

법목 에 비추어 축소해석 는 한정해석을 한다면,헌법이 보장한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인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나 법 안정성 내지 측가능성을 크게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세평등주의와의 계에서 헌법 반 여부에 하여 검토하여 보자.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구든지 성

별․종교 는 사회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

든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조세평등주의는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는 차별 지의 원칙의 조세법 표 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

에서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조세법의 해석․ 용에 있어서

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이념

을 실 하기 한 법 제도의 하나가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그리고 “불평등 한 것은 불평등하게”취 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

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 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 그 생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이 사

건 심 의 상인 법률조항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그 원인이나 내부 계를 불문하고 일률 으로 증여

로 의제하여,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실질과세의 원칙에 한 외 내지

특례를 인정하 다는 에서 그 제가 되는 조세평등주의 내지 조세정의의 헌법

정신에 배될 소지가 있다.즉,등기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하는 경우는 주로 명의신탁의 경우일 것인데,명의신탁을 일률 으로 증여

로 의제하려면 일반 으로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나,명의



- 62 -

신탁의 경제 실질이 증여와 같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명의신탁이 반 으로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명의신탁

의 수탁자는 형식상의 소유명의만을 보유한 데 지나지 않고,실질 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인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따라서

법률조항이 모든 명의신탁에 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한 외 내지 특례

라고 할 수 있는 증여의제 제도를 무차별 으로 용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라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과 차별 지의 원칙의 조세법상 표 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평등주의와 그 실 수단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 하기 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회피의 방

지 는 조세정의 형식과 경제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 실

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나 거기서

말하는 실질의 의미가 반드시 명확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경우에 따라서는 형

식상의 외 이나 명목에 치 하여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한 과세를 통한 조세

정의의 실 에 부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그 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 3조

제 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한 외를 단

행세법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이 사건 심 의 상인 법률조항은 이미 에서 지

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

문에 이를 효과 으로 방지하기 하여 조세법상의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희생시키면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을 원천 으로 쇄하겠

다는 것이 그 입법의도이다.우리나라의 실에서 토지 등의 재산권이 가의 지

없이 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증여인 경우도 있고 신탁인 경우도 있으며,부득

이한 사정으로 인한 명의신탁인 경우도 있다.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증여의 은폐수

단으로 명의신탁이 이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즉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명의신

탁을 이용하는 경우,당사자들은 일단 가장된 법률 계를 취하 다가 그것이 과세

청에 포착되면 조세를 납부하고,조세 시효기간 에 포착되지 않으면 조세를 포

탈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이러한 상을 과세 청의 제한된 인원과 능력으로

일일이 포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법률조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질과

세의 원칙에 한 외 내지 특례를 둔 것으로 이해된다.그 다면 법률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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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에 한 외를 설정한 것만으로 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다만,증여의 은폐수단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에 하여도 증

여로 의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헌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책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헌해석의 필요성을 보고자 한다.이 사건 심 의 상이 된 법

률조항은 조세 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헌법 반의 소지가 있

다.더구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라는 결과만을 시하여 모든 경우를 막

론하고 무차별 으로 증여의제하는 것은 재산권보장의 원리와 평등의 원칙에 배

될 소지가 있다.그러나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되는 조세 실을 방

치할 수도 없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한 외규정의 설정이 지되는 것도

아니다.

그 기 때문에 종래 법원은 법률조항이 헌법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시하면서도,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는 의사소통이 없는

경우나 제 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법률조항이 용되

지 않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고 있다. 한 재무부와 국세청에서도 제 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나,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개인명의의 간등기를 거쳐 법인 앞으로 다시 등기한 경우,사실상 법인이 직

취득한 것이 객 으로 확인되고,양도자에 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하여 과세될 때에는, 법률조항을 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이와 같은 례 과세 청의 태도는 조세회피의 방지를 하여 법률조

항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증여의제 조항을

무차별 으로 용함으로써 생기는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한 축소해석의 시도라

고 보여진다.

결국 법률조항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 를 효과 으로 방지하기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까지 배제하면서 획일 인 증여의제 제도를 마련한 것이지

만,명의신탁 제도는 례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

질서의 일부로서 정착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 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

약이나 제 3자의 력 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의신탁의 형식을 빌린

경우에도 무차별 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재산권보장을 제로 한 조세법률주

의 는 평등의 원칙을 제로 한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배되는 결과를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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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염려가 있다.

일반 으로 어떤 법률에 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 으로 헌

법에 합치되는 해석,즉 합헌해석을 하여야 한다.왜냐하면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

을 최고법규로 하여 그 가치질서에 의하여 지배되는 통일체를 형성하는 것이며,그

러한 통일체 내에서 상 규범은 하 규범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에 해석근거가

되는 것이므로,헌법은 법률에 하여 형식 인 효력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용 인 합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한 에서 볼 때 이 사건 심 의

상인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배될

소지도 없지 않지만,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당 성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한 특례설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헌해석을 할 필요가 있

다고 단된다.

그 다면 법률조항은 원칙 으로 권리의 이 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그 동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하되, 외 으로 조세회피

의 목 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 3자의 력 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극

으로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법률조항을 와 같이

합헌 으로 해석하게 되면,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 를 효과 으로 방지함

으로써 조세정의를 실 하려는 입법목 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명의신탁

등으로 인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에 하여 증여의제제도를 무차별 으

로 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헌법 반의 소지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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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신탁소득

1.신탁소득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란 탁자와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 계에 기 하여 탁

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 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하여 는 특정의 목 을 하여 그 재산권을 리 처분하

게 하는 법률 계를 말한다.따라서 신탁재산은 자연인과 법인만을 권리의무의 주

체로 인정하고 있는 사법 계에서는 당연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그러나

신탁재산은 신탁법상 탁자 수탁자로부터 독립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88)

국세기본법 제 13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 사법상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

체에 하여 세법상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과연 신탁재산이 세법상 납세의

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하여서는 신탁도 설(thetrust

conduittheory)과 신탁실체설(thetrustentitytheory)이 있다.신탁도 설에 의하

면 신탁은 신탁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을 수익자에게 분배해 주는 도 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탁재산은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이설은 실질과세의 원칙

과 결부되어 형식상 명의자인 수탁자 신 신탁소득의 실질 귀속주체인 수익자

를 납세의무자로 보게 된다.이에 하여 신탁실체설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근거

로 신탁재산을 실체가 있는 납세주체로 보아 과세 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 구체 인 의미에 하여서는 수탁자를 과세주체로 하여 신탁세제를 운 하는

것이라는 견해와 신탁재산자체를 과세주체로 하여 세법이론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견해의 두 가지가 있다.89)

신탁에 한 이러한 이론을 종합하여 보면 신탁도 설은 신탁소득이 실질 으로

귀속하는 주체인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게 됨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한 장

88)우리나라 신탁법에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근거한 조항이 다수 있다.신탁재산의 상계 지

(신탁법 제20조),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 지(신탁법 제21조),신탁재산과 수탁자의 상속

재산의 분리(신탁법 제25조)등이 그 이다.

89)이미 ,“신탁방식에 의한 자산유동화와 련된 조세문제”,『조세법연구』,9집 1호,(2003),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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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그러나 탁자가 불특정다수인 투자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소득이 신탁재산

에 귀속하는 시 에 일일이 수익자에게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도 설의 수정

이 불가피하다.그리하여 수익자가 신탁소득을 분배받는 시 에 과세하면 수익자가

과세이연의 효과를 리게 됨으로 과세형평을 해하는 문제 이 있다.

신탁실체설은 신탁재산에 신탁소득이 귀속하는 시 에 신탁재산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신탁도 설에서 나타나는 과세이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그러나 신탁재산 자체를 납세의무의 주체로 보는 것은 법인과 개인을 권리의

무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행법체계와 어 날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신탁재산

을 소유하고 리하는데 굳이 소유와 리의 상인 신탁재산을 납세의무의 주체

로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면이 있다.90)

이 양설을 비교하여 보면 신탁실체설이 보다 합리 이라고 본다.왜냐하면 신탁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 에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므로 신탁도 설의 단 인 과세이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법인격 없는 신탁재산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할 때 생길 수 있는 사법체계와

의 충돌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 법인세법의 태도는 신탁소득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규

정하여 수익자과세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 자본시장법의 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

다고 규정하여 신탁소득이 수탁자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탁과세는 거래의 경제 효과가 수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바로

귀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원칙 으로 신탁도 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신탁과세는 신탁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투자신탁에 하

여서는 신탁실체설을 일부 가미하고 있다.투자신탁에 하여도 신탁재산자체를 납

세의무의 주체로 보고 있지 않음으로 신탁실체설을 채택한 것은 아니다. 행 법인

세법 제73조 제2항91)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 에는 해

당소득 액이 어느 구에게도 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채권이자

90)이충교,“신탁법상의 신탁에 한 과세상 논 ”,『법조』,Vol.639,(2009),p.331.

91)제73조(원천징수)② 제1항을 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 액이 ｢자본시장과 융투자

업에 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 에는 해당 소득 액이 어느 구에

게도 지 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67 -

소득에 한 원천징수제도까지 폐지함으로써 신탁도 설의 입장을 한층 강화하

다고 볼 수 있다.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고 오직 신탁의 목 에 따라 운 하

여야만 한다.

법인세법 제5조92)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 지출은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

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

산의 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이 법률의 규정을

용하도록 하고 있다.즉 실질 인 이익의 수혜자에게 수입 지출을 귀속시켜

소득계산을 하는 것이다.한편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의 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

지 아니한다.

2. 행규정

제5조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 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탁자 는 그 상속

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용한다.② 자본시장과 융투자

업에 한 법률의 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3.변천과정

법인세법 신탁소득과 련된 법 조문의 변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4>

와과 같다.

92)제5조(신탁소득)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

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탁자 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의 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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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내 용

1949

제5조

소득세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은 법인세의 부과에 이를 용한

다.

신탁은행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하여서는 합동운용신탁으

로 인한 수입과 지출은 그 총익 과 총손 에서 각각 이를 공제한

다.

1962

제7조 (신탁소득의 과세방법)

①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하여는 그 소득을 신탁의 이익으

로써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

한다.

② 항의 규정의 용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

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 는 그 상속인을 수익

자로 간주한다.

③ 공익신탁과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하

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68

제4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

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탁자 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용한다.

② 신탁업을 경 하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

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1996

제4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

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탁자 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표 4-4>신탁소득과 련된 법 조문 변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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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② 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

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

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2011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

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탁자 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의 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

다.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4.입법취지

다음의 결을 가지고 신탁소득의 입법취지를 보자.93)

1.원심 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의 피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충북은행

(1999.5.3.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이하 충북은행이라 한다)은 은행업과 신탁업을

겸 하는 법인으로서 충북은행의 논 동지 과 서울지 은 소외 신용 리기 (이하

소외 기 이라 한다)과 특정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기 으로부터 을 수

탁받아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그로부터 발생한 신탁소득 그 원천이 채권 ·증권

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채권․증권의 인수․보유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신탁소득이라 한다)에 하여 소외 기 으로

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 다 하여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의 주장,즉 구 법인세법(1994.

12.22.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의 것,이하 같다)제39조 제1항,구 법인

93) 법원,1999.8.24.선고 97 2029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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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1994.12.31. 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의 것,이하 같

다)제100조의 4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 액 등 원천징수 상에

속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소외 기 과 같이 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

액은 원천징수 상에서 제외하되,다만 채권 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외

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이 사건 신탁소득은 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

액에 해당하고,비록 그 원천이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충

북은행이 이를 소외 기 에 지 하는 단계에서는 구 소득세법(1994.12.22.법

률 제 4803호로 문 개정되기 의 것,이하 같다)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

하는 ‘신탁의 이익’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

에 하여,신탁소득과 원천징수에 한 구 법인세법 제4조,제39조 제1항,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 제2호,제3호,제 100조의5의 각 규정과

과세표 의 계산에 한 규정은 실질내용에 따라 용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등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수탁자가 으로 결

정하고 불특정 다수 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으로 운용하는 불특정 신탁(합동

운용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탁자가 지정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리․운용하는 특정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그 원천에 따라 이자․배당․부동산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따라서 특정 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채권․증권의 인수․보

유로 지정하 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채권 등의 발행법인이 신탁재산에

지 할 때에나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지 할 때에나 모두 원천에 따라 ‘채권 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신탁의 이익’은 불특정 신탁에 기한 신탁소득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특정 신탁에 기한 이 사건 신탁소득은 충북은행이 소외 기 에 지

할 때에도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이는 원천징수면제

상의 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 다.

2.법인세법상 원천징수에 한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은 구 소득세

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 액( 통령령이 정하는 융보험업의 수입

액을 포함한다),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 …을

내국법인에게 지 하는 자가 그 액을 지 하는 때에는 그 지 하는 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용하여 계산한 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 납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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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규정하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은 법 제3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액,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 …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

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 액을 들고 다만,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탁소득에 한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탁자 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

고 이 법을 용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신탁재산 귀속채권이자

액의 원천징수에 한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은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액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용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0조의5제1항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 ‘통령

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는 증권(‥)

의 이자․할인액 상환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0조의 5제2항은 신탁회사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동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 을 지 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제91조의 3제1항의 규정을 용하여 계산한 당해 채권

는 증권의 신탁재산 귀속기간 상당 세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신탁소득 구 법인세법 제4조가 용되

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지 될 때에 그 신탁재산의 운용 내용,즉 원천에 따라 소득

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나,구 법인세법 제4조의 용이 배제되는 신탁소득으로 규

정된 채권 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상환익은 그 소득이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에 하여 지 된 이후에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

한 신탁의 이익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

의 분배 으로 구성되어있는 수익자에게 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 경

우 원천징수가 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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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5제2항은 ‘신탁회사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동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 을 지 함

에 따라 …’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다면 이 사건 신탁소득은 그 원천이 채권 는 증권의 이자라 하더라도 신

탁회사인 충북은행이 수익자인 소외기 에 지 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5 사업연도

1.사업연도

계속기업인 법인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그 기간의 손익을 확정하고 그것에 기 한 이익의 배당 등을 한다.기간계산은 근

기업회계에 있어서 요한 원칙 의 하나이다.즉 주주를 심으로 투자자 채권

자 종업원 정부 등 기업의 이해 계자들에게는 의사결정을 한 회계정보가 필

요하게 된다.의사결정을 한 회계정보는 유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회계정보가 유

용하기 해서는 시성 는 명료성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시성 명료성을 확보

하기 한 수단의 하나가 회계기간이다.세무회계도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

득을 산정하기 해서는 기간손익계산을 그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법

인세법도 법인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해서는 기간 으로 구분된 계산단 의 규

정이 필요하게 된다.이 계산단 가 사업연도이다.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94)법

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95)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과세연도96)라고 명칭하여 기간단

를 법정화하고 있다.법인세법에서는 법령 는 법인의 정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1년을 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이것은 기간의

94)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95)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96)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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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손익계산의 취지가 흐려지기 때문이다.법

령이나 정 등에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에 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97)

한편 법인세의 과세소득 액을 계산하기 한 기간단 를 법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면 과세소득의 조작이나 신고기한의 고의 인 연장 등으로 세무행정

의 일 성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조세의 공평성을 잃을 수도 있다.따라서 사업연

도의 변경에 있어서는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세무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상

인 기간손익의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98)

한 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정 상의 해산사유의 발생,기타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법인이 해산되거나 타 법인과의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 사업연도

에 경 을 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종 의 사업연도 는 신고 된 사업연도를 그 로 용하게 되면 세제상

많은 문제 이 발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연도를 규정하여 과세소득

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99)

2. 행규정

제6조(사업연도)① 사업연도는 법령 는 법인의 정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

간으로 한다.다만 그 기간은 1년을 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 는 정 등에 사업연도에 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

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과 함께 납세지 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49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는 정 등에

사업연도에 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

세지 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97)제6조(사업연도)

98)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99)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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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 로 발생하게 된 날부

터 1월 이내에 납세지 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할 세무

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

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

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련 법령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 의 사

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까지의 기간에 하여여는 이

를 1사업연도로 한다.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

를 포함한다.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

연도 개시일로 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

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에 확정된 경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잔여재산

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에 합병 는 분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

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합병등기일 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

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청산 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100)동법 제285조101)동법 제519조102)

100)제229조(회사의 계속)① 제227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부 는 일부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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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610조10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에 연결납세방식을 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에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

니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당해 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

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93조 제3호 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

연도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 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3.변천과정

법인세법 사업연도와 련된 법 조문의 변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5>

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7조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 을 때에는 본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지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용한다.

101)제285조(해산,계속)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는 유한책임사원의 원이 퇴사한 때에

는 해산된다.

② 항의 경우에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는 유한책임사원은 원의 동의로 새로 유한책

임사원 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13조와 제229조 제3항의 규정은 항의 경우에 용한다.

102)제519조(회사의 계속)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 에 정한 사유의 발생 는 주주총

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

다.

103)제610조(회사의 계속)① 제227조 제1호 는 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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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내 용

1968

제5조 (사업연도)①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는 법인의 정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다만,

그 기간은 1년을 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정 ․규칙 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

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납세지의 소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정 ․규칙

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 설치신고와 함께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

야 한다.

④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 사업연도종

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항의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

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

시일부터 해산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청산 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19조

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를

한 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계속일로 한다.이

하 같다)의 익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첫 사업연도로 본다.

와 같다.

<표 4-5>사업연도와 련된 법 조문 변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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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연도기간 에 사

업장을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사업연도

로 본다.다만,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외로 한다.

⑤ 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본다.다만,그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내국법

인인 경우에는 본 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외국법인

인 경우에는 제56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로부터 그 날

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

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일까지를 1사

업연도로 본다.이 경우에 1사업연도가 1월미만인 때에는 변경한 사

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1996

제5조 (사업연도)

①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는 법인의 정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다만,그 기간은 1년을

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정 ․규칙 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

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정 ․규칙

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 설치신고 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이를 납세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

조 제1항 제3호․제7호 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법인

은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 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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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이를 납세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 사업연도종료일

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세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이 제5항의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

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

시일부터 해산등기일(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해산일)까지의 기

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

각 1사업연도로 보며,청산 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 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

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청산 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19조

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계속일.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④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연도기간 에 사

업장을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사업연도

로 본다.다만,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외로 한다.

⑤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

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본다.다만,그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내

국법인인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56조의 규정

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는 제55조 제1항 제3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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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 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

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일까지를 1사

업연도로 본다.이 경우에 1사업연도가 1월 미만인 때에는 변경한 사업

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⑦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55조제

1항 제3호․제7호 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

하게 되어 이를 신고한 때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2011

제6조(사업연도)① 사업연도는 법령 는 법인의 정 등에서 정하

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다만,그 기간은 1년을 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 는 정 등에 사업연도에 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할세무서

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

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는 정 등에 사업연도에 한 규정

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

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 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

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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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 사업

연도의 개시일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할세

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련 법령의 개

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

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에는 종 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일

까지의 기간에 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다만,그 기간이 1

월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에 해산(합병ㆍ분할 는 분할합병에 의

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

( 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산등기일을 말하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

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

연도로 보며,청산 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

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개정 2001.12.31>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에 합병 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

기일 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청산 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229조ㆍ동법 제285조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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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9조 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

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계속일을 말한다.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

업연도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에 연결납세방식을 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

업연도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에 당해 국내사업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당해 사업

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다만,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93조 제3호 는 제7호의 규

정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할세무서장에게 이

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4.입법취지

다음의 법원의 결104)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가지고 사업연도의 입법취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甲회사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지 건물을 재개

발사업구역에 편입하면서,그 가로 아래와 같은 사정 하에 청산 10억 원을 원고

에게 지 하 다.

가.1983.10.20.경 소외 甲회사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신축

건물 약 350평을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잠정합의하 으나 1985.10.5.원고가 분

104) 법원,1991.11.22,선고 91 169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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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여 그 신 청산 10억 원을 지 하기로 약정하고,그에

따른 리처분계획에 하여 건설부장 의 인가를 얻은 다음,1985.11.11.그

리처분계획 로 분양처분을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 으며,

나.1985.12.26.소외 甲회사는 새로이 조성된 지 건축물에 하여 소외

甲회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다.1985.12.31.원고는 소외 甲회사로부터 청산 2억 원을 지 받았으

며,나머지 8억 원 2억 원을 1986.4.30.같은 해 10.13.소외 甲회사의

자 사정악화로 청산 신 신축건물의 일부를 받기로 다시 약정하고,1986.10.

15. 신축건물부분에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를 경료하 으며,

마.그 수 1986.11.경 소외 甲회사의 요청에 따라 다시 1986.4.30.자 같

은 해 10.13.자 약정을 해제하고 당 의 리처분계획 1985.12.31.자 약정에

따라 미지 된 청산 2억원을 1986.11.30.에 6억 원을 같은 해 12.27.

에 각 지 하 다.

바. 와 같은 사정하에 원고는 이 사건 지 건물과 련되 청분이익이 1986

사업연도에 귀속됨을 제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 으나,1988.5.25.피고(과세

청)는 이 사건 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날이 속하는 1985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됨을 제로 법인세를 부과 처분하 다.원고는 피고가 한 법인세의 부

과처분을 취소해 것을 서울고법에 구하 으나 청구 기각당하 고,이에 법원

에 상고한 것이다.

원심 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05)

법인세법이 소득의 기간귀속에 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연유

가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 으로 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

자의 자의를 배제하는 데 있으므로,소득의 기간귀속은 청산일과 소유권이 등

기를 한 날이 상이한 경우 납세자가 임의로 이를 선택할 수 없고 청산과 소유

권이 등기 먼 이행된 날을 기 으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나아가 규

정의 문언 자체에 의하면 법률행 에 의하여 재산권이 이 되는 경우만을 지칭하

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규정취지가 청산 에 소유권 이 등기 등으로 재산권

이 이 된 경우 그 이 시 에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를 기 으로 소득

105)서울고등법원,1990.12.28.선고 88구1140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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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 귀속을 정한다는 것에 있는 이상 법률행 에 의한 재산권이 이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이 이든 그 소유권이 시 에 권리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인 1985.11.12.그 소유권이 이 되

었으므로 청산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1985사업연도이다. 법원의 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한 구 법인세법1985.12.23.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의 것)제17조 제3항의 취지로 보아 청산과 소유권이 등기 먼 이행된

날을 기 으로 귀속사업연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귀속시기에 하여 소유권이

등기일로 규정한 법인세법의 규정이 소득의 귀속시기를 획일 으로 정하기

한 의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행 에 의한 이 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

이거나를 불문하고 규정의 문언 그 로 소유권이 등기일을 그 소득의 귀속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그 소유권이 등기일이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 일인 1985.11.12.을 소득귀속시기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소유권

이 등기일이 같은 해 12.26.이어서 귀속사업연도가 1985사업연도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결국 1985사업연도를 소득의 사업연도로 인정한 원심 결 결론에는

향이 없다.

이 결의 쟁 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

구역에 편입된 지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분양처분의 고시와 소유권이 등

기 후 청산 을 지 받는 경우에 그 청산 소득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이다.보다 단순하게 말한다면,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

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 일로 보아야 할 것인가,아니면 소유권

이 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다.

구 법인세법 제17조106)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하여 동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 과 손 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 과 손 이 확정된 날이 속하

는 사업연도로 하다”라고 규정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고 있다.이어서 동 제

106) 상 결에서 문제로 된 조문인 구 법인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하여 행의 법인세법은 제40조와 동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동

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7조로 논의를 개한다.손익의 귀속시기에 한 그간의 법령의

개정경과에 하여는 박훈,“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 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조세법연구』제4집,(세경사,1988),p.384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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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에서 상품 매손익의 귀속시기는 인도일기 ,동 제3항에서 고정자산의 양도손

익은 청산일기 는 등기이 일기 을 규정하고 있다.

상 결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이 용된 사안으로서 원심인 고등법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 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법원은 등기이 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고 있다.

상 결의 당부를 단하기 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을 어떻게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먼 살펴야 한다.이를 하여서는 우선 구 법인세법 제17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산일기 과 등기이 일기 이 동 제1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어떠한 계에 있는가 하는 이 먼 규명되어

야 한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택

하고 있다.107)문제는 동 제1항과 제3항의 계이다.즉 동 제3항이 권리의무확정주

의를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을 보다 구체화한 시규정인지,아니면 이와는 별도의

독자 인 법정기 을 정한 것인지가 문제이다.108)

이러한 문제에 하여 우리나라의 통설은 별다른 의문없이 법문의 체계상 각항

규정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확정의 여러 기 을 제시한 시규정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각항 규정 에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포섭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두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시 규정으로 보기는 곤란하며,각 개별규

정별로 권리의무확정주의와의 계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그런데 개별규정이 정

하고 있는 거래는 유효한 법률행 는 법률의 규정을 매개로 하여 법률 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이러한 법률 인 근방식이 타당하지 않는 것도

있다.따라서 자의 것은 동 제1항에 뿌리를 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의미

107)손익의 귀속시기에 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이태로․안경 ,『조세법강

의』,(박 사,2001),p.342이하.

108)이를 논하는 실익은 컨 동 제3항을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보다 구체화한 시규정으로

본다면 고정자신양도 손익의 귀속시기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만일 별도의 독자 인 법정기 을 정한 것으로 본다면 고정자산양도손익의 귀속시기

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문에 규정된 것처럼 청산일이나 등기이

일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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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후자의 것은 일반 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기업회계기 행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하면,동 제1항을 우리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원칙규정에 치시킬 수 있어 법문의 체계를 혼란시

키지 않을 수 었을 뿐만 아니라,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는 내용

의 규정도 모순 없이 포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이 청산일 기 이외에 소유권이 등기일기 을

둔 이유를 본다면, 청산일 기 은 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결정기 으로서 뚜렷

한 의미가 없는데다가 이를 세법상 유일한 손익귀속시 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가

청산일을 납세의무의 부담이 비교 경한 사업연도로 정하여 공평과세의 이념

에 반하는 조작을 할 우려가 상되므로 청산일 에 수입이 확실시되는

어떤 시 을 택하여 손익귀속시기를 획일 으로 정함으로써 납세자간에 공평을 꾀

하고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할 필요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동 조항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구체 으로 시한 규정

으로 이해된다 할 것이다.

지 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구

체 으로 시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결국 그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권리의무확

정주의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따라서 동 조항에서 말하는 등기이 일기 은

결국 재산권이 일기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고정자산양도의 경우에는

법률행 에 의한 경우이든,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든 간에 그 재산권이 시

에 그 가에 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즉 법률행 에 의

한 경우는 등기일,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

이 일이 권리의무확정일로 될 것이다.

제6 납세지

1.납세지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조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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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즉 과세표 의 신고,세액의 납부, 는 조사결정 징

수 등 납세의무자의 제반 세무사항을 처리하는 곳이다.법인의 할세무서를 정하

는 장소 개념으로서 법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 정해진 1개의 장소 뿐이다.국세는 기획재정부의 외청인 국

세청 그 산하의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징수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

는다.행정청은 각자 제 할구역 안에 속하는 사람을 리하고 세 을 걷는다.109)

가 어느 구역에 속하는지를 정하는 기 으로 법은 납세지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데 세 의 성질에 따라 정한다.소득세나 법인세의 납세지는 각 납세의무자의 주소

지이지만110)때에 따라서는 주소지 아닌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 으로 할 세무서

를 정하기도 한다.111)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112)상속세의 납세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다.113)납세의무자가 제출할 과세표 신고서는 납세지 할 세

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14)그러나 납세의 고지 독 등 정부의 행정처분을

송달하는 서류는 반드시 납세지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소 거소 업소

는 사무소에 송달하여도 된다.115)송달은 반드시 명의인에게 직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거주지나 주민등록지가 아닌 종 주소지에 한 송달이나 아

트 리직원에게 송달을 인정하는 례도 있다.116)독일처럼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

세 등의 행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우리나라

의 종합부동산세처럼 지방정부가 쓰는 돈이라 하더라도 편의에 따라서 앙정부가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거나 그 반 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납세의무자는 각종 신고와 결정세액에 한 불복 등 조세구제를 받기 한

제반 기 작업을 할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심으로 하게 된다.환언하면 납세지

109)법인세법,제60조,제64조,제66조등. 할이아닌세무서의 과세처분은취소 상이다.( 법

원,2004.11.26.선고 2003두2403 결)

110)소득세법,제6조.법인세법,제9조.

111)소득세법,제9조.

112)부가가치세법,제4조.

113)상속세 증여세법,제6조.

114)다만 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할세무

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도 효력에는 향이 없다.국세기본법,제43조.

115)국세기본법,제8조제1항.

116) 법원,1992.9.1.선고 92 744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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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하는 세무서가 할 청이 되는바,납세지 는 할 청을 명백히 함으로

써 과세권자 간의 과세권 행사범 가 정해지고 납세의무자의 제반의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처럼 납세지는 요하기 때문에 법인의 사업 는

자산상황 등으로 보아 조세를 포탈할 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타사유로 납세지로

서 부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는 국세청장은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납세지를 지정하게 되면 이를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 법인의 본

는 주사무소의 변경등기가 있게 되면 법인의 납세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납

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 할세무서장에

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행규정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 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다만 국내사업

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

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

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하여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하고 둘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하여는 통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④ 제73조 제98조 제98조의 3 는 제98조의 5에 따라 원천징수

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통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제98조의 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통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3.변천과정

법인세법 납세지와 련된 법 조문의 변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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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내용

1949

제30조

법인세는 법인의 본 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거나 자산 는

사업장의 소재지로써 납세지로 한다.

1962

제32조 (납세지)법인세는 내국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의 본 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국내에 있는 자

산 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968

제7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 는 주사

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다만,제56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2개 이상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 정부는 2항에 규정하는 납세지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법

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변경 변경후의 각납세지소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

다.

⑥ 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 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

지로 본다.

⑦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소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⑧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원

<표 4-6>납세지와 련된 법 조문 변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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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징수의무자 의 소재지로 한다.

1996

제7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 는 주사

무소의 소재지로 한다.다만,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통령

령이 정하는 장소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개정 1994.12.22>

②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소재

지로 한다.다만,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 제1항

제3호․제7호 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

세지는 각각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양도하는 자산등의 소재지 는

산림의 소재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2이상의 부동산등이나 양도하

는 자산 등 는 산림이 있는 법인에 하여는 통령령이 정하는 장

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는 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납

세지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 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지방국세청장 는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할세무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 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

세지로 본다.

⑧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제39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

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 의 소재지로 한다.다만,제59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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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2011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

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 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 리장소의 소재지)로 한다.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는 제7호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개정 2006.12.30>

③ 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하여는

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2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하여는 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 제73조ㆍ제98조ㆍ제98조의 3 는 제98조의 5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

지로 한다.다만,제98조 제98조의 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

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로 한다.

4.입법취지

납세지에 한 입법취지는 다음의 결117)로 검토하고자 한다.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제2호 등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

117) 법원,1982.9.14,선고 80 12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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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고,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 이

내에 변경 변경 후의 각 납세지 소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그 신

고가 없는 때에는 종 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되,소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본 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거나 자산 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된 법인

의 주소지와 다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43조,

제44조,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과세표 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

의 납세지를 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 과 세액의

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과세표 신

고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할 세무서를 밝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그를 수한 후에 소 외의 것임을 안 때에는 그 신고서를 지체 없이 할 세무서

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 으나 구 납세지

에서 과세하는 것이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지지정 차를 거쳐야 하고 이

러한 납세지 지정 차 없이 구 납세지를 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하 다면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처분으로서 와 같은 계 법령에

배하여 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 회사는 부산 구 앙동 3가 18을 본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극장이라는 상호로써 그 사업을 경 하다가 1977.5.7.상호를 재의 우성

산업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본 소재지를 마산시 성동 2가 4의 9로 이 하고 구

납세지를 할하는 피고에게는 1978.1.18자로 신 납세지를 할하는 마산세무

서장에게는 같은 달 20자로 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 으나,원고 회사의 구 납세

지 할세무서장인 피고는 납세지 지정 차도 없이 원고 회사가 세 포탈의 우려

가 있다는 이유로 1978. 7. 19에 원고 회사의 1978년도 수시분 법인세

232,350,708원과 그에 따른 방 세 47,280,864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이 과세가 아닌 한 신․구 납세지 어디에서 과세하던 유효하다 하여 납세

지 지정 차 없이 피고가 한 본건 과세처분도 법한 처분은 아니라고 단하 음

은 에서 본 납세지 조세부과징수의 할에 한 규정의 해석을 그릇하여

결결과에 향을 미친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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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 속에서 살고 있다.사회 구성원의 합의하에 만

들어지는 제도는 인간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시키기 한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아닌가 하는 정기 도 그 합의 된 내용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에서 평가되고 있다.이 듯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많은 제도는 유무형의 형태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구속시키고 있다.

법인세법도 우리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하여 제정되었지만 과연 리들의 재산

권을 지키는 수꾼의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구체 사건이 발생하 을 때에 나타나는 법률의 효과는 입법배경이나 각 규정

들 취지를 추론하여 법률의 해석과 용이라는 과정을 거쳐 나타나게 된다.모든

법률이 제정될 때에는 그 제정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하기 해서는

입법취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이 1949년에 신규 제정된 이후로 매년 개정되어 왔다.그 가운데서도

1962년은 구법을 폐지하고 신법을 제정한 해이고 1968년은 법인세법을 부개정한

해이고 1996년은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해이다.이 게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되는 해의 법인세법의 입법취지를 법원의 결내용을 가지고 추론

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의 충당을 목 으로 하는 조세는 정치 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는 것이다.둘째 정치 실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경제 상이기 때문에 경제의

발 과 함께 법인세법은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셋째 그 시 가 요구하고 있

는 시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 과세 상과 납세의무자가 정해진다.넷째 기업

의 장소 환경이 로벌화 함에 따라 납세지개념도 달라지게 되었다.동시에 기업

의 창업이나 폐업도 빈번하게 되면서 사업연도의 규정도 많은 가정 하에서 의제하

게 되었다.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재산권의 보호가 일차 인 목 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제정이나 개정의 규정은 정확하게 표 하여야 하며 제정된 법률의 해석도 엄격하

게 하여야 한다.납세자들은 조세의 납부를 피해보고자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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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라는 이름으로 조세를 회피해 보고자 하며 가장된 행 로 세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그런데 세법은 이러한 조세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뒤처지는 상황이 많다.따라서 조세정책입안자들이나 행정가들은 이러한 을 고려

하여 정책을 세우고 조세행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입법이나 개정의 취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법인세법의 입법취지와

련된 주요 변천과정은 련 법원의 결문에 크게 의존하 다.

첫째,기업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가

어떻게 발 하고 쇠퇴하느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구체 인 사안에서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는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느

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소득 개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세제 체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세법상의 법률요건은 이를 확정하기 쉽게 하기 하여 개 민법상의 법률

요건 는 법률효과를 세법상의 법률요건으로 삼게 된다.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법인세법 역시 당시 정치․경제․사회 필요성에 의해

생성되고 개정되어 간다.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생성과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법인세법의 입법취지에 합하도록 법인세법이 생성되고 개정되어 왔는가

에 한 구체 인 입법 평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이를 해서는 당시의 경제

사회 법인세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법인세법 련 규정들이 본래 의도했던 경

제 정책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 는가에 한 구체 이고도 정량 인 분석들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이러한 입법 평가과정의 결과는 특정 법규들에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입법과정과 내용 그에 따른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법인

세법 개폐에 한 요한 정책 시사 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법인세법 입법취지에 한 역사 개과정을 토 로 한 향후 입법평가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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